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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변하는 경제샤회현상을 제대료 반영하고 냐랴낼 슈 있는 정확 

한 흥계의 생산。1 야말료 뮤엇효다 중요한 쟁보이며 뮤형의 샤회잔 

캡착본업니다. 

가유뷰윤흥계는 가계의 쇼특과 쇼비흘 파악하고 냐야까 노동력 

언유의 우성 및 풍표 파악을 흥한 경제정책 슈렵의 쉬중한 자료로서 

활용되고 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흥계의 생산을 위해꺼는 뮤엇보다 현장죠샤에 대한 

쟁확한 지칩과 슈행양향 퉁이 챙랩되어야 합니다. 

따랴꺼 본 업뮤편랑은 자유뷰윤 흥계생산의 제반 엽뮤지챔셔효서 

실뮤자가 반드시 숙져하여야 할 껴념쟁의 • 향복해설 • 젠산업력사 

스댐 등을 죠샤 특성별료 편제하고 휴대하기에 잔편하도흑 유성하여， 

유리 직원들이 샤뮤실이냐 죠샤현장에서 언제든저 활용할 슈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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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본관리 목적 

。 표본조사구내에서의 가구 전출 및 전입， 거처의 철거 및 신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에 대한 변화를 표본에 반영하고， 조사구역내의 조 

사대상 가구수를 적정한 수준의 규모로 유지·관리 

。 표본조사에서의 추정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불응가구관리 

。 연동표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구내의 구 

역당 가구수를 적정한 규모로 유지함으로써 조사구의 연동 교체가 안정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2. 업무대상 

O 가구부문 표본조사 중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조사 

3. 업무분야별 주요내용 

。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본가구관리 명부， 거처변동내역서， 조사구역 조정 

。 가계조사 : 표본가구관리명부， 조사구역 조정 

4. 업무체계 

.....• 지방청(사무소) 보고사항 출장소분 취합 보고 

거처변동내역서(업무연락: 매월5일) ,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구역 조정요청 (공문 : 실사 2주후) , 

가계조사 조사구역 조정요청 (공문 : 매월 20일) 

-.. 지역통계과 각 지방청(사무소， 출장소)별 승인결과 직접통보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구역 조정 승인결과 통보(매월10일까지) , 

가계조사 조사구역 조정승인(매월 25일까지) 

R 

나
 



5. 경제활동인구조사 일정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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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겨|조사 일정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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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단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자료 중 섬조사구와 기숙시설 조사구(2， 691개) 

및 특수사회시설 조사구C1，2017ß)를 제외한 24，998개 조사구(1，420，41871구) 

2. 층 화 

。 7대 도시(특별시와 광역시)와 9개 도로 우선 층화하고， 각 도에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다시 층화하여 전국을 25개로 층화 

3. 표본규모 

〈표 1> 표본규모 현황 

\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조사 

:3←ζÀ~ 총가구수 조사 
총가구수 

구수 구수 

표본 
1,6297ß 

약 33 ，000가구 
999개 

약 8,700 적격가구 
규모 (조사구당: 20가구) (조사구당 : 107}구) I 

4. 표본조사구 추출 

가. 기초자료의 집계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10%표본조사구) 중 섬조사구 및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4,9987ß 아파트 및 보통조사구를 추출단 

위 조사구로설정 

。 추출단위 조사구별로 707ß 특성에 대해 기초 자료를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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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성지표의 선정 

。 실업자 수와 특성 항목간의 ANOVA 분석에 의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30개 항목을 특성지표로 선정하였다. 

대분류 

《특성지표항목》 

성 

- 농어가 가구수(비농어개 

등L 
C그 

.E2. --, 

- 주택유형별 가구수(아파트， 단독， 다가구 및 연립) 

가 구 1- 가구구분별 가구수(혈연가구) 
(8개) 1- 주택점유형태별 기구수(자개 

- 1007}구당 승용차 보유대수 

인구 

(9개) 

경활상태 

(137~) 

- 1007}구당 컴퓨터 보유대수 

- 성별 인구수(남， 여) 

- 연령별 15세이상 인구수 

(15-19세， 20- 29세， 30- 59세， 60세이생 

- 교육정도별 15세이상 인구수(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 경활상태별 인구수(경활， 취업자， 실업자， 비경) 

- 산업별 취업자(농림어업， 광공엽， 서비스업) 

- 직업별 취엽자(전문기술， 사무， 서비스판매) 

- 종시장 지위별 취엽자(근로자， 자영자， 사업주) 

다. 표본추출단위 조사구명부 작성 

。 5차 분류기준에 의해 각 층별로 정렬한 후， 표본추출단위 조사구 명 

부를작성 

라. 표본조사구추출 

。 추출단위조사구 명부에서 25개 지역별로 결정된 표본 수만큼을 확률 

비 례추출방법에 의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 ，629개 (동부 : 1， 242개， 

읍면부 : 387개)， 전국가계조사구는 9997~를 표본조사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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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류기준 현황 

분류기준 1 분류기준 2 

T;ZIsni=EET6 λ」 주택특성 

1차 1. 아파트 1. 아파트 
분류 2. 단독가구 2. 단독가구 

3. 다가구， 연립 및 기타 3. 다가구， 연립 및 기타 

산업특성 산업특성 

2차 1. 농림어업 1. 농림어업 
분류 2. 광공업 2. 광공업 

3. 서비λ업 3. 서비λ엽 

3차 
승용차및 컴퓨터보유율 승용차 및 컴퓨터보유율 

분류 
1. 평균이상 1. 평균이상 
2. 평균이하 2. 평균이하 

4차 
실업자수 

행정구역 및 조사구변호 1. 실업자비율이 층별 평균이상 
분류 2. 실엽자비율이 층별 평균이상 

5차 
행정구역 및 조사구변호 

분류 

굉주， 대전， 경기 동부 및 읍면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적용층 
강원 읍면부， 충남 읍면부， 강원 동부， 충북 동부 및 읍면부， 

전남 읍면부， 경남 동부 및 읍면부， 전북 동부 및 읍면부， 전남 동부， 

제주 동부 및 읍면부(11개층) 경북 동부 및 읍면부(14개층) 

마. 표본 조사구역내 구역설정 

。 확정된 표본조사구에 대하여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의 조사구요 

도 및 가구명부를 기초로 조시구경계확인-)조사구요도작성-)거처변 

호부여 및 가구명부작성-)표본조λF구 내 구역설정 절차에 의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조사구 요도와 가구명부를 재작성 

- 10 -



바. 표본가구선정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각 조사구별로 4개의 구역을 각각 표본으로 추출 

하되 조사관리과에서 임의로 지정한 표본구역부터 시작하여 북쪽의 

구역부터 시계바늘 방향으로 서로 인접한 구역을 추출하여 전수조사 

실시 

。 가계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구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4개 조 

사구역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역을 조사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 

구역 내에서 적격가구만을 조사대상가구로 한다. 

사. 표본조사구 번호부여 

。 표본의 연동을 위하여 각 층별로 분류지표에 따라 조사구를 정렬한 후， 

차례대로 연동그룹부호와 연동그룹내 일련번호를 각 조사구에 부여 

。 표본조사구 변호는 총 8자리로 구성， 조사구 교체시에는 6번째 자 

리까지는 변하지 않고， 7번째와 8번째 자리만 변경 

@ @ @ @ @ @ @ @ 

자리 내 용 분 f프r 

@ 
11 서울， 21 부산， 22 대구， 23 인천， 
24 굉주， 25 대전， 26 울산， 31 경기， 

~ 시·도 
32 강원， 33 충북， 34 충남， 35 전북， @ 
36 전남， 37 경북， 38 경남， 39 제주 

@ 동부，읍면부 1. 동부， 2. 읍면부 

@ 연동그룹내에서의 
00 - 99 -@ 일련번호 

@ 
연동그룹을 
표시하는부호 

연동구조에 띠라바뀐 
O. 표본개편당시 조사구， 

@ 1. 2004.1월 이후 바뀐 조사구， 
횟수표시 

2. 2007.1월 이후 두 번째 바뀐 조사구 

@ 
연동구조 이외의 사유 
로바뀐횟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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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본가구관리명부 

가. 작성 및 보완요령 { IV.표본가구관리명부 작성요령 > 내용 참조 

나. 입력요령 { 경제활동인구조사 입력시스템 > 참조 

다. 표본가구관리명부 전산입력 일정 

조사별 입력일정 

구 분 경제활동 가계 조치사항 

인구조사 조사 

1차 매월 매월 
。 자료검증(editing) 실시 

입력완료 1일까지 19일까지 
- 1차 입력완료 시점까지는 반드시 전 

조시구의 자료 입력이 완료 

。 w에러 및 검토사항」 통보 

에러 및 
매월 매월 

- 중복 입력 조사구 및 누락조사구 
체크사항 

통보 
3일까지 20일까지 

- 구역조정 결과와 싼1한 조시구 
- 기계내검을 통해 발견된 
『에러 및 체크사항』 등 

에러 및 
매월 매월 

체크사항 
。 지방청 (사무소) 에서 스마트플로우(우 

수정 
4일까지 24일까지 편)으로결과보고 

입력 마감 매월 5일 매월 25일 
。 최종 완료시점 이후로는 수정 불가능 
- 확인 후， 최종적으로 자료 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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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및 체크사항 검토결과 양식 및 작성 예시 >

。 2006. 3. 25일 에러 및 체크사항 검토 및 입력 수정완료 

I선택] 11 - 13번 항목 업력 누락 
23101200-02-08-0102-주된 생활비 사업소득 입력 

【에러 l 가구구분이 변동되었는데 변동 년월일 입력 오류 
23102200-01-02-0101-조사구 교체 조사구변동년월 

2006.02.01로 수정 했음 

23102200-01-03-0101-
23101200-02-08-0102- 2003 ，02 ， 24일 전입 

I체크l 가구원이 35세 이상인데 대학교 재학중임 
23104700-02-29-0101-01-방통대 재 학 

2. 거처 변동 내역서 

가. 작성방법 < v.거처변동 내역서 작성요령 > 참조 

나. 보고기일 : 매월 5일까지 

다. 보고료법 : 업무연락 

。 지방청(사무소)에서 각 출장소분 취합 후 보고 

。 조사구요도는 스캐너로 출력 후(PDF나 B11P 파일로 저장) 붙임 

3.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구역 조정 요청 

o 과대조사구 
- 조사구내 조사대상 가구수가 25가구 이상인 조사구 

o 과소조사구 
- 조사구내 조사대상 가구수가 157}구 이하인 조사구 

o 과소구역조사구 
- 조사구역 내 가구수가 3가구 이하인 구역이 1개 이상인 조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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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구역 조정 대상 조사구 

。 과대 및 과소조사구， 과소구역조사구 

- 조사구 조정 필요성 및 월별 중복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 현황 보고 

나. 보고기일 

。 경활 조사기간 내검 완료 시점까지 (실사 2주후) 

다. 조사구 조정승인 결과통보 : 매월 10일까지 

※ 조사구 조정은 지방청 (사무소) 담당 팀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 함 

라. 조사 적용일 : 해당 승인 월 경제활동인구조시부터 

마. 조사구요도정비 

。 조사구역이 조정된 조사구에 대해서는 지역통계과에서 조사구요도를 

새로 정비하여 1부를 스캔한 후 해당 지방청(사무소)에 통보 

4. 가계조사 조사구역 조정 요청 

가. 조사구역 조정 대상 조사구 

。 조사붙응으로 회수율이 50%미만 중 3가구 이하 회수 조사구， 조사구 

역내 집단 전출예정으로 50% 이상 가구수 감소가 예상되는 조사구 

(경매， 재건축 등) 

。 적격대상의 적정 가구수가 3가구 이하인 조사구 

。 조사구역 내에서 위험이나 조사장애의 소지가 생겨 조사를 계속 수행 

하기가곤란한경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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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구역 조정 종류 

o 조사구변경 
현행 표본 조사구가 조시수행에 부적합하여 가계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다른 경활조사구로 조사구를 대체하는 경우 

< 새로 대체된 조사구의 조사구역에서만 조사를 실시 >

。 대체 조사구선정기준 

- 조사관할 업무 범위가 동일한 행정구역 
- 예상 적격기구수가 4가구 。l성이면서 예상 회수율이 51% 이상언 조사구 

o 조사구역 변경 
- 현행 조사구역을 표본 조사구 내에서 가계조사를 하지 않는 경활조사구역 
으로 조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조λ까준 구역 변경) 

。 변경전 조사구역에서 정상적으로 가계부를 제출하는 가구는 계속 조사 

。 변경후 조사구역에서는 적격가구 전체에 대승뼈 조사 

。 가계부 회수율 계산방법 : 새로 조사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변경전의 조사구역에서 정상적으로 가계부를 제출하는 가구수는 적격수 

(분모)와 회수권수(분자) 에 각각 더해서 계산 

《예시} 1 ， 2구역 (적격 5가구， 회수 가계부가 2권)에서 3，4구역 (적격 4가 

구， 회수 가계부가 3권)으로 변경하는 경우 

::} 회수율 = [회수권수(3+2)] / [적격 + 회수권수(4+2)] x100 

= 5/6 x 100 = 83.3% 

o 조사구역 확대 
- 현행 조사구역을 포함뼈 표본 조사구 내에서 가계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활조사 구역까지 조사구역을 확대하는 경우 (조λ까준 구역 불변) 

。 가계부 회수율 계산방법 : 조사 기준구역을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확대된 
조사구역에서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가계부에 대해서만 적격수(분모)와 

회수권수(분재에 각각 더해서 계산 

《예시} 1, 2구역(적격 5가구， 회수 가계부가 2권)에서 3， 4구역(적격 4 

가구， 회수 가계부가 3권)으로 확대하는 경우 

::} 회수율 = [회수권수(2+3)] / [적격 + 회수권수(5+3)] x100 

= 5/8 x 100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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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유의사항 

。 확대구역에서의 조사대상 가구는 조사담당자가 조사의 편의를 

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적격가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부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기준 조사구역을 보완하는 개념으로써 회수율을 계산할 

때 확대구역에서는 적격가구 중 불응가구 등의 사유로 인해 미 

회수되는 가구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따라서 반드시 확대구역에서 조사가 가능한 가구임에도 불구하 

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안됨 

다. 조사구역 조정요청 양식 및 작성요령 

< 기입예시 >

조사구 변호(구역) 
회수율 

주택특성 지방청 (회수/적격) 조정 
조정 

(사무쇠 필요성 
종류 

출장소)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사유 

111112 111112 40% 57% 단독 단독 조사 
조사 

서울 
(1 ，2구역) (1-4구역) (4/10) (8/14) 빌라 빌라 돌 Hf 。r

구역 

확대 

r 회수율 It> 적격가구에 대한 회수가구의 비율을 정수(반올림) 처리하여 
(회수/적격)J I 기입 

ν 변경 후의 회수율의 산정기준은 『조정종류』 에 따라 달라지 
므로유의 

『조정 필요성 |δ 적격가구 부족이나 회수율의 저조 시유를 상세하게 기업 
λ빠j 

r조정 종류J Iν 《나 좌규역 조정 종류》 를 참고빼 7댐 적절한 구역 
조정 방법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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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고기일 : 매월 20일까지 

마. 조정승인 통보일 : 매월 25일까지 

바. 조사 개시일 : 익월 가계조사부터(조정승인 통보시 조사개시일 명시) 

사.참고사항 

。 매월 20일 이후 접수된 요청 건에 대해서는 익월에 검토 

5. 조사구 교체 신청 

가. 표본조사구의 교체 신청 대상 조시구 

《표본조사구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 

1. 표본조사구의 특성이 아파트조사구(특성부호 A)나 보통조사구 

(특성부호 1)가 아년 다음과 같은 조사구가 추출되었을 경우 

- 섬조사구(특성부호 2) 
- 기숙시설조사구(특성부호 3) 

- 특수사회시설조사구(특성부호 4) 

-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특성부호 5) 

- 특별조사구 

2. 조사구 내의 가구가 당해 조사년도 내에 전체 철거 또는 철거 

예정인 조사구의 경우 

- 일부 철거인 경우 감소결과 조사구내 가구수가 40가구 이하인 경우 

에만해당 

3. 행정구역 개편(분동 또는 편입)으로 해당 조사구의 관할이 서로 

다른경우 

- 단， 조사구 전체가 편입되는 경우는 제외 

4. 지형지물의 심한 변동으로 조사구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조사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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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구의 종휴 >

1. 일반조사구 
가. 아파트조사구(특성부호 :A) 

5층 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내에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이상 19인 이하 

의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일정한 가구수를 기준으로 설정한 조사구 

나. 보통조사구(특성부호 :1) 

단독주택， 아파트 이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빌라， 맨션 

등)，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내 일반가구와 비 

혈연자 6인이상 19인 이하가 거주하는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한 가구수를 기준으로 설정한 조사구 

다. 섬조사구(특성부호 : 2) 

육지와 완전히 분리되어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을 대상으로 

보통조사구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조사구 

라. 기숙시설조사구(특성부호 : 3) 

기숙시설 명칭을 불문하고 비혈연자 20인 이싱어 공동으로 숙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단위별로 설정한 조사구 

마. 특수사회시설 조사구(특성부호 : 4)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나환자 수용소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 

비혈연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식할 수 있도록 설치된 수용시설 

단위별로설정한조사구 

바.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특성부호 : 5) 

관광호텔 조사구는 3등급(무궁화 2개) 이상에 대하여 호텔단위별 

로 설정한 조사구를 말하며，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는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20인 이%에나 또는 107}구 이상 모여서 살고 있는 경 

우에 설정한조사구 

2. 특별조시구 
가. 외무부 관할조사구(해외공관) 

나. 내무부 관할조사구(전투경찰대 등) 

다. 법무부 관할조사구(교도소， 소년원 등) 

라 국방부 관할조사구(육해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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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구대체 절차 

표본조사구 현지확인 

및 교체요청 

최종확정 

@짧 
표본조사구 

요도작성 

l 薦| 심 사 | 

랴쳤 

다. 연동표본 교체 대상 표본조시구의 현지확인 사항 

1) 조사구 특성 및 실재여부 확인 

가구명부 

작성 

驗
조사구내의 

구역가설정 

。 2002년 가구부문 통계조사 표본개편용 조사구는 2000년 인구주택총 

조사 조시구중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만을 표본추출대상으로 하 

였으므로， 해당 조사구의 특성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확인결과 표본 조사구의 특성이 아파트조사구(특성부호 A)나 보통조 

사구(특성부호 1) 이외의 조사구로 판명되면 반드시 표본 조사구 교 

체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행정구역 변경여부 확인 

。 2000.1 1. 1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표본조사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확인결과 행정구역 개편(분동 또는 편입)으로 해당 조사구의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는 반드시 표본조사구 교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단， 조사구 전체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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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본조사구내의 지형지물 변동사항 확인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요도와 표본 조사구내의 지형지물이 일치하는지를 

확언한다. 

。 확인결과 지형지물의 심한 변동으로 조사구 식별이 힘들 경우에는 

반드시 표본조사구 교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조사중인 표본조사구를 대체하여야할 경우 

- 조사중인 표본조사구에서 표본조사구를 교체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사전에 지역통계과에 연락한 후 조치를 취한다. 

마. 표본조사구 교체 신청양식 

《작성예 >

사무소 
조사구 

행정 구역명 
가계 발 생 

교체시유 비고 
번 호 조사 연월일 

서울 11115200 
양천구 신월2동 

O 2003.1.2 
아파트 

(제일연립) 재건축 

r가계조사.J 1 [> 해당 조사구가 가계조사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O표시 

『발생연월일J 1 [> 표본조사구의 교체사유 발생 연월일을 기입 

『교체사유.D 1[> 교체사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입 

r비고.J 1 [> 기타 참고사항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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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사항 

。 표본가구관리명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조사를 구분하여 매월 2회 

조사하여 입력하며， 입력할 때는 반드시 r@구역변호J - f@가구주에 

관한 사항』 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준에서 작성하고. f@주택소유관 

계j 이후부터는 가계조사 기준에서 작성한다. 

따라서， W@ 가구주에 관한 사항』 은 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막론하고， 반드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로가 일치 

되도록 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2. 작성시 참고사항 

챈
 

>

-@ 
에
”
 -

이
닙
 「

기
 ? 

/
、--

@주 λ 
..l• 

주소:강남쿠 역삼1통 

641-5 

ft (02) 345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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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예 >

@ @ @ @ 
구역 거처 기구 거처 경제활동 가계조사 @ 주택 @생활비의 

여 부 소유관계 주된소득 변호 변호 번호 구분 대%뼈부 

2. 아파트 口대상 1.자가 1. 근로소득 

3. 연 립 1.조사 
산업 2. 무상 2. 사업소득 

2. 불웅 주택 3. 연 :n:L 
4 다세대 교율업 1.경활 

주 택 
+가계 3. 사택 4. 재산소득 

口대상외 직업 
5. 영업용 

4. 전세 5. 수중보조 
3. 제외 5. 보증부 6. 기태 

주 택 2.경활 

6. 주택어 -프산 
월세 

6. 사글세 

외 거처 7. 월세 

《가구란 ... ) 

1) 가구의 정의 

- 1인 또는 2인 이상이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포함 기능 

2) 가구의 유형 

(1)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혈연가구) 

(2) 가족과 기족이외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가구 

(3) 혼자서 살림하는 1인 가구(단독가구) 
(4)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모여서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비혈연가구) 

(5)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모여서 사는 6-19인 이하의 가구 

(집단가구) 

(6) 기숙사，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살고 있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20인 이상 집단적으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 

(집단시설가구) 

(7) 혈연관계가 없는 외국인(외국 국적 소지인)들로만 구성된 71구 

(외국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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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구분기준 
(1) 취사， 취침등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1가구 

예) 히숙 또는 5인이하 동거인이 있는 가구 

했 이때 이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면 집단시설가구로 조사 

(2) 혈연 가구원이라도 취샤 취침 등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분리 

예) 형제와 한집(주택)에 살고 있지만 취샤 취침 퉁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나자취가구동 

4) 유의 사항 

(1) 집단기구는 원칙적으로 1가구로 조사하지만 관리인 가구가 시설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분리하여 집단가구와 일반가구 2가구로 조사 

(2) 집단시설가구는 이미 조사구 설정 시 「기숙시설조사구J , r특수사회 

시설조사구」 로 설정되어 있음 

(3) 집단시설가구는 조사에서 제외 
예) 기숙써l서 기숙하고 있는 기숙자 가구， 20인 이상의 하숙인들 

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구 등 

(4) 특수사회시설의 관리인가구 및 시설내에서 혈연을 이루고 있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별도 분리하여 조사 

예) 고아원의 원장가구， 모자원의 어머니와 그 자녀가구 둥 

(5) 외국인 가구는 조사에서 제외 
※ 가구내에 외국인과 한국인이 동거할 경우 분리하여 외국인가구와 한 

국인기구 2가구로 조사 

혔 귀화한 외국인은 한국인으로 간주하여 일반가구로 조사 

《거처란…》 

1) 거처의 정의 

거처라 함은 가구의 누락을 방지하고 조사의 편의를 취해 사용하는 개 

념으로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 

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 를 말한다. 따라서 거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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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거주를 목적으로 건축된 일반독립주택 
P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각 단위 

P 거주 목적이 아닌 별개의 상업용 건물과 공공용 건물 

P 영구건물은 아니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판자집， 천막， 움막 둥 

ν 특수사회시설 건물 

2) 거처의 종류 

*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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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아파트 

주 택 뉴연립주택 

주 택 
이외의 

거 처 

다세대주택 

영업용건물내 주택 

(상가， 공장， 점포， 여관 등 건물내의 주택) 

오피스텔(사무실 겸용 숙박업소)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및 특수사회시설 

기타(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막사 등) 



3) 주택 
(1)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한 가구(집단가구 제외)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 

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P 한 개 이상의 방 및 부엌 
p 독립된 출입구 

p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2) 주택의 종류 
p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 

하며 『다가구용 단독주택』 을 포함한다. 

※ 다가구용단독주택 

-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 되어진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 

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 및 매매(분양)가 불가 

능한주택을 말한다. 

ν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의 영구 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상가아파트) 

※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았으면 아파트로 봄 

ν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 이하 

의 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 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말한다.(2-4층의 빌라， 맨션 포함) 

ν 다세대 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말한다. 

※ 1. r다세대주택」 은 주택(세대)별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 ·매매 및 

분양이 가능한 점에서 「다가구용 단독주택」 과 다르다. 

2. 건물의 동당 건축 연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 「연립주택J , 

200평 이하면 「다세대주택」 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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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영업용 건물내 주택(상가， 공장， 점포， 여관 등)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g 영업용 건물 내 주택은 주택의 요건 중 r@:î: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가 

해당되지 않아도 주택이 됨에 유의한다. 

용 단독주택인지 영업용 건물내 주택인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주거용과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비교하여 주거용이 크면 단독주택으로， 

영업용이 크면 영엽용 건물 내 주택으로 구분한다 

4) 주택 이외의 거처 
(1) 주택이외의 거처의 정의 

주택이외의 거처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단위를 말한다. 

(2) 주택이외의 거처의 종류 
P 오피스텔 : 사무실 겸용 주택 
P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대실료를 받고 손님에게 숙박 

설비를제공핸구조물 

※ 주인기구가 여관 등 숙벅엽소 건물내의 주택의 요건을 갖춘 거주 부 

분이 숙박업소 건물과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 

독주택에 해당됨에 유의한다. 

ν 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 :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보육원， 

수녀원 및 대사찰 둥과 같이 집단 수용 

을 위한 구조물이 해당된다. 

P 기타 : 천막집， 비닐하우스， 판잣집， 움막， 암자， 건설 공사장의 

임시 막사 퉁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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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업대분휴 >

A: 농림업 B: 어업 
C: 광업 D: 제조업 
E: 전기， 가스， 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소매 
H: 숙박， 음식업 1 : 운수업 
J : 통신업 
K: 금융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 
0: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운동관련 
R: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S: 가사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 
U: 무직 

《가구주의 정의 >

< 직업다{불츄 >

1 :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A: 군인 
z: 무직 

가구주는 호주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주로 

조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가구주가 1년 이상의 해외근무， 장기 병원입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가구원을 가구주로 정하여 작성한다. 

※ 해당가구의 생활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준으로 작성 

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구주가 다를 때 반드시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기준으로 작성하여， 두 조사의 가구주가 반드시 일치하도록 할 것 

- 27 -



< 적격가구와 부적격가구의 구분 사례 >

o 부적격가구 사례 
-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이 농업에 종사하는 기구 

-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농엽이외의 다른 수익이 농업소득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농가 요건의 규모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 토지 등을 빌려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o 다른 가구의 가구원 전원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함께하는 경우， 
-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가구는 적격가구 

- 제공받는 가구는 부적격가구 

< 부적격 가구의 종류 및 정의 >

1) 농가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경영 

하는가구 

@ 조사 기준시점 현재 경지 lOa(약 300평)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원이상으로 농업을 계속 경영하는 가구 

@ 단，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 시점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사육승}는 가구 

2) 임 가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디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을 경영 

하는가구 

CD 3ha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작년 1년간 산림산업 실적이 있는 가구 
@ 최근 1년간 벌목 실적이 있는 가구 

@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 연간 임업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인 가구 

@ 관상수업자에 등록한 가구 

@ 유실수를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가구 

밤(1，700평) , 대추(300평) , 호도(800평) , 잣(7，000평) 

@ 야생조수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사육하는 가구 

- 28 -



3) 어 가 
가구주나 가구원 중에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동식물의 채취나 양식 활동을 하였으며， 조사기 

준 시점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4) 음식점， 여관， 하숙업 풍을 경영하는 겸용주택 내의 가구 

5) 가구원 중 영업상 사용인이 2인 이상 동거하는 가구 

6) 비혈연 가구로 구성된 가구 

7) 외국인 가구 

- 가구주가 외국인일 때 부적격 가구에 해당 

※ 단， 가구주가 한국인이고 가구원이 외국인일 경우는 부적격 가구가 아닌 

적격가구임에 유의 

< 기업예 X 

@ @전입연월일 뼈전출연월일 
@비 @가계가구 

1인가구 
@가계부 @미제출 

구 분 
여 부 

제출여부 사 유 

11 1 ~ 
1사 무 직 

유 2 생 산 직 가구 1.정 상 
3.자 영 자 2. 부 실 
4.무 직 2. 2 인 디미제출 

소득계층 5.부 적 격 이 상 3. 미제출 
μF유· 가구 4 대상외 

< 부적격 사유별 부호표 >

0 1. 농가 02. 어가 

05. 하숙업가구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10 12 1012 

04. 음식， 숙박업가구 

06. 부정기적 출타가구 

07.2인이상 영업사용인과 숙식을 같이하는 가구 

08. 비혈연 자취가구 09. 기타 분류 불능가구 

※ 2005년 1월부터 1인가구가 조사됨에 따라 띠3. 단독가구」 부호제외 

고 l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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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출 사유 부호표 >

01 주부장기출타 
04 기재능력 부족 
07 분실， 자연재해 
10 맞벌이 부부 
12 남편부재로 주부취업 
14 기타 가사사정 
17 월중전입 

02 주부없음 03 연로 및 연소 
05 관혼상제 06 질병，출산 
08 약속불이행 09 면접거부 
11 남편실업으로 주부취업 
13 사생활 노출기피 
15 월중전출 16 월중 부적격 
18 월중적격 

< 월평균 추정소득 계충 구분 >

1 : 50만원 미만 2:50-100만원 미만 

4 : 150 - 200만원 미만 

6:300-500만원 미만 

3 : 100 - 150만원 미만 

5:200-300만원 미만 

7 : 500만원 이상 

< 기입예 >

[2] 가구원에 관한 사항 

@ @생년월일 
@전엽년월일 @전출년월일 

(양력) 
가 

@’ @ 
구 

@ 
@ @경제활동 

변 
-ξ「

성 
학 력 상 태 

호 EI]3 

관 
별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연도 월일 

계 

l믿 조성모 ~ 1:9 i7 :tJ O: Ll l:7 E략 1 취업괜 101* Id210 
l 납 

2. 설업자 
3. 비경인구 

2 여 4.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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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활동인구 조사용 

(1) 가구원이란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 혈연관계와 관계없이 

상주하는 사람(먼 친척， 친구， 가정부 동도 포함) 

(2) 상주하는 사람이란 조사 당시 조사구역에 생활의 본거지를 갖고 같이 

사는사람 

(3) 총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는 외국인， 현역군인(단， 영외 거주군은 제외)，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 등(대상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아니므 

로 당연히 조사 대상자가 아님)이다.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라도 생 

활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2) 가계 조사용 

(1) 가계조사에서의 가구원이란 주민등록 둥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써 반드시 대상 가구에서 같이 생활한 

기간이 펴월~잘 이어야 한다. 

(2) 비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기족이라도 해외 거주 동의 
사유로 가족과 같이 생활하지 않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조사대상 기간 동안 출생， 사망， 혼인， 군 입대 및 제대， 취업， 학엽 둥의 이 

유로 가구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구원이 대상가구에서 같이 

생활한 기간(15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수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 가구 및 가구원 변통 구분쿄드 >

口 가구 및 가구원 중가요인 
11 가구전입 12 개인전입 21 전입누락 22 착오(신규) 25 출생 
31 조사구 교체 및 조사구역 교체로 포함(전입) 
32 조사구 분할 및 조사구역 재설정으로 포함(전입) 
33 조사구 추가 추출로 포함(전입) 
41 조사구내 가구 이동으로 포함(전입) 
42 조사구내 가구원 이동으로 포함(전입) 43 분가 
44 연동표본 교체에 따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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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가구 및 가구원 감소요인 

51 가구전출 52 개인전출 61 전출누락 62 착오(전출) 75 사망 

81 조사구 교체 및 조사구역 교체로 제외 (전출) 

82 조사구 분할 및 조사구역 재설정으로 제외 (전출) 

91 조사구내 가구 이동으로 제외 (전출) 

92 조사구내 가구원 이동으로 제외 (전출) 93 통합 

94 연동표본 교체로 제외 

1. 기본사항 

가. 작성 목적 및 거처번호 부여농법 

- 조사구역내 거처가 신축 또는 철거 등으로 인해 변경이 되었거나， 

도로의 확장 등 지형지물의 변동이 있을 때 조사구 요도를 수정 보 

완하고 거처변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역통계과로 보고한다. 

- 거처변동내역서는 조사구역내 가구의 과대 과소 등으로 인해 구역 

재조정이 필요할 경우나 기타 조사구 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거처의 신축이나 누락으로 새로이 거처번호를 부여해야할 경우 조사 

구내에서 마지막 거처번호에 연결되도록 번호를 부여한다. 

※ 이미 부여한 거처번호는 고유번호이므로 조사담당자가 임의로 변경해 

서는안된다. 

나. 표본거처의 변동처리 

- 철거거처 : 표본조시구내의 일부 거처가 철거된 경우에는 조사구요도 

철거표시를 하고 거처변동내역서에 그 내용을 보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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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구역의 거처인 경우에는 해당거처의 조사를 중 

지한다. 

- 신축거처 : 표본조사구내 신축거처가 발생된 경우에는 조사구 요도에 

거처의 모양을 표시하고 거처변동 내역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보고한다. 

다. 보고기일 : 매월 5일까지 

라. 보고빌법 : 업무연락 

- 요도는 스캐너로 출력하여 (PDF나 BMP 파일) 업무연락에 첨부한다. 

- 사무소에서는 출장소분을 취합하여 사무소별로 1부씩 매월 지역통계 

과에 보고한다. 

- 변동내역이 없는 경우는 행정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보고를 생략한다. 

- 변동기간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이후부터 금월 조사시기까지를 대상 

기간으로한다 

2. 거처변동내역서 작성요령 

< 기업예 $ 

조번시구 호 | 담당f | 

짧위치 
변 유 변동형 @거번호처 @거처의 종류 

흉 현재 예상 

I샤프카항4프l 

1 소재지 (1) 1 

@변거동시 처점 @거주가구수 
@비 고 

현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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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재지 

[2) 변동거처의 
위치 

b 행정구역상의 읍면동까지만 기입한다 

ν 반드시 조사담당자 보관용 요도를 부분복사하여 거처 
변동상태를표시한다. 

p 변동이 심할 경우 2부를 부분 복사하여 전과 후를 비교 
할수 있도록 한다. 

b 연립주택둥의 신축시에는 정면투시로 거처를 표시하며 
공간이 작을 때는 확대 그림을 첨부할 수 있다. 

<3) 변동유형 1[> 신축， 개축， 철거， 거처통합， 요도보완， 거처번호부여 

중 해당 사항을 기입한다. 

口 샘의 경우 | ν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태의 건물이 건축되어 새로 거처 
번호를부여하는경우 

@거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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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지에 집을 짓는 경우나 거처의 완전 철거후 새로 집을 
짓는 경우로 거처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 두 거처를 

완전히 허물어 한 거처를 짓거나 한 거처를 허물어 두 

거처를 지을 경우 두 거처 모두를 신축으로 처리한다. 

p 신축된 거처번호를 기입한다. 

[> 1개 거처가 헐리고 2개 이상의 거처가 건축되었을 경우 

- 한 거처에는 전에 부여되었던 변호를 사용하고 또 한 거 

처는 해당 조사구의 끝번호의 디음 거처변호를 부여한다 

< 거처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

b 관공서에 사택이 없는 경우 

p 빌딩， 상가， 공장 등에 주거시설이 없어 상주할 수 

없는경우 

P 사무실용으로만 지어진 건축물 등 



@ 거처의 종류 It> 현재의 거처종류와 신축 또는 개축 후의 거처의 종류 

를 기입한다. 

p 신축의 경우는 현재란을 공란으로 두고 예상란에는 

신축 또는 개축 후 건물의 종류를 기입한다. 
@ 거처변동 | ν 신축 또는 개축이 완료(입주 가능한 상태)된 날짜를 

시점 l 기입한다. 
@ 가구수 I t> 현재란에는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를 

쓰며， 예상란에는 신축 또는 개축이후 늘어나게 되는 

가구수를 기입한다. 
@ 비고 l ν 기타 참고사항을 쓸 수 있다 

口 개축의 경우 I t> 1개 거처가 완전 철거되어 새로 1개 거처가 새로 

건축되거나， 기존 거처에 2층을 올리는 등 공간의 변화 

에 의해 가구수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나， 독립된 출입 

구가 생겼을 경우 

b 거처변호는 변동이 없음 

ν 거처번호 이후 각 란의 기입은 신축의 경우를 준용한 

다. 
口 철거의 경우 It> 기존 거처가 완전 철거된 경우 또는 전면적인 보수나 

증축을 위해 가구가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 

@ 거처번호 I t> 철거된 거처번호를 기입한다. 

@ 거처의 종류 It> 현재란에는 철거되기 전 거처의 종류를 기입하고 예 

상란에는 재건축되는 거처의 종류를 기입한다. 

@거처변동 

시점 

P 단， 재건축 예정이 없을때는 『공지』 로， 아직 결정되 

지 않은 상태라면 『미정』 으로 기입한다. 

P 철거가 완료된 날짜 또는 예정된 날짜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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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r구수 | δ 현재란에는 철거 예정 시점 바로 전까지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를 쓰며， 예상란은 공란으로 둔다. 

@ 비고 | ν 철거후 개축이나， 신축 중일 경우는 개축중 또는 
r신축중』 이라고 기입한다. 

口 거처통합의 1[> 철거되지 않은 두 거처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에 해당 
경우 | 된다. 

@ 거처변호 1[> 주인거처의 거처변호를 기입하고， 통합된 거처번호는 
삭제한다. 

δ 주인이 살지 않을 경우 거처번호가 빠르거나， 면적이 

넓은 거처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P 삭제된 거처번호는 다시 쓰지 않도록 한다. 

@ 거처의 종류 | ν 현재란에는 거처의 종류를 기업하고 예상란에는 통합 
후 거처의 종류를 기입한다. 

@ 거처변동 시점 1[> 통합된 날짜를 기입한다. 

@7규수 l ν 현재란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7fjL수를 쓰며， 예상 
란에는 거처 통합 후 입주 예정 기구수를 기입한다. 

@ 비고 1[>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4] 특기샘 | δ 기타 조N구의 특성 및 변동이유와 장래 변동 전망등 
을기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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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동표본 가구관리 

1. 연동표본 개요 

2. 연동표본 교체조사구 선정 
3. 연동표본 교체조사구 요도 및 가구명부 작성 

4. 연동표본 가구관리명부 

II. 전산 입력방법 및 행정사항 

1. 전산 입력방법 

2. 행정사항 



1. 연동표본 개요 

가.목적 

。 응답자의 응답부담 경감 

。 표본개편으로 인한 통계의 시계열 단절 방지 

。 조사원의 매너리즘 방지 

나.기본방향 

。 경활 조사와 가계조사를 동일 가구에서 조사히는 다목적 표본 

。 200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인천과 경남은 2004년 5월부터 

선행 도입) 

다. 가구벌 조사기간 

。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 2005년 1월 이후 교체된 가구에 대하여는 모두 3년 적용 

라. 교체단위 및 교체 농법 

。 교체방법 : 현 조사구의 비 조사구역으로 교체 

。 교체단위 : 조사구내의 구역 (5가구 기준) 

。 한 개의 조사구내 가구를 완전 교체하는데 4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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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체주기 및 교체량 

。 경제활동인구조사 

- 매월 1/36 교체 (약 9007}구 181개 조사구 중 1구역) 

。 가계조사 

- 4개월 중 2개월 교체 (3-4월， 7-8월， 11월-12월 교체) 

- 교체시 1/18 교체(약 4507}구， 111개 조사구 중 1구역) 

o 가계조사는 경제활톨인구조사 교처13개월째부터 실시 o 

〈표 3) 조사구내 교체방법 

---------------
교체전 구역변호 교체후구역번호 

최 조 01 02 03 04 01-1 02-1 03-1 04-1 

첫번째월 
경활 02 03 04 01-1 

|카계 
ι • ιι ‘?“ ι“‘· 

@ @ 

두번째월 
경활 03 04 01-1 02-1 

‘ ·ι‘ ιι‘ ι ι ι ιιι ’ 

가계 @ @ 

세번째월 
경활 04 01-1 02-1 03-1 

가계 @ CD-1 

네번째월 
경활 01-1 02-1 03-1 04-1 

ι “ ι ι ‘‘ ι“ ι ‘ ‘ ·ι ‘ ιιι. ’‘ ‘ ·“ ιιι‘ · 

가계 CD-1 (2)-1 

*CD과￠는 가계조사에 해당 

2. 연동표본 교체조사구 선정 

가. 기본방침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연동그룹별로 같은 표본규모 유지 

。 가계조사는 표본 개편시와 같은 연동그룹별로 동일 표본규모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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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계조사 표본 수 조정 기준 

。 가계조사 연동그룹별 표본수 불균형 조정 

- 가계조사는 표본개편 후 조사환경 악화로 인하여 교체된 표본이 있 

어서 표본설계시의 연동그룹별 동일표본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연동그룹변호 대로 표본을 교체， 가계조사는 약 

간의 조정을 통하여 각 연동그룹별로 특성 및 동일 표본규모로 조정 

。 가계조사 연동그룹별 표본수 조정 기준 

- 과대 (과소) 연동그룹은 과소(과대) 연동그룹으로 이동 

- 이동시 표본 추출 시 적용한 분류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각 연동그룹 

별로 대표성 있는 표본이 되도록 함 

- 이동 후 가능하면 오랜 기간 후에 재 표본교체가 될 수 있는 연동그 

룹으로이동 

다. 가계조사실시시기 

。 정상적인 연동에 의해 교체되는 가계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체 3 

개월째 01-1구역， 4개월째 02-1구역 순으로 가계조사 실시 

。 연동표본 관련 가계조사구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조사구에서 4개 

월째부터 01-1, 02-1구역 (약 107}구) 의 적격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조 

사를동시 실시 

- 가계조사구 자체가 옮긴 경우 즉 그룹조정에 의한 교체 및 적격가구 

부족으로 경활만 하는 조사구에서 가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 가계조사구 211066이 그룹조정에 의해 211044로 옮긴 경우 

IF 2006년 3월분까지 211066 조사구에서 가계조사를 실시하교 4월분부 

터는 211044 조사구의 01-1 및 02-1구역에서 동시에 가계조사 실시 

했 211044조사구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월부터 (01-1구역)로 순차 

적으로조사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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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재개발， 근린공원 조성， 도로개설 및 적격가구 부족 등으로 조사 

구를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된 조사구에서 모든 가구를 조사 

예) 도시재개발에 따라 11111100 • 11111101로 조사구를 교체한 경우 

[F 만약 2006년 2월에 조사구를 교체한다면 2월까지는 교체 전 조사구 

에서 조사를 하고， 익월 (3월)부터는 교체 된 조사구에서 경활， 가계 

구분 없이 모든 가구를 조사 

3. 연동표본 교체조사구 요도 및 가구명부 작성 

가. 교체조사구요도 

예) 

。 교체조사구의 전산요도 배부 및 재작성 

- 교체 대상 조사구 전산요도 배부 

단， 아파트 조사구는 전산요도 배부 제외 

※ 조사유 요표 화축 장단에는 조사유랜호 및 안큐총조사 랜호， 유추 

장단외 행정듀역에는 행정유역명 딪l 분룬부호를 반드시 7/ '?J 

서울종로구 

효자동(1101052) 

-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빌라 및 다가구주택 등)은 배부된 전산요 

도 뒷면에 전개도를 작성 

- 읍면 요도의 경우 전산요도가 여러 매인 경우는 조사구 요도(A3)를 

활용하여 한장에 작성 

。 반드시 조사구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요도보완 

。 교체조사구 비구역의 조사구 경계확인 및 거처변동 사항 확인 

- 기존의 조사구 요도 작성요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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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조사구 가(假)구역 설정 

- 교체조사구내 가구역 설정시 서로 인접되도록 빠른 거처번호부터 가구 

(구역 당 :5가구 기준)를 균등하게 구역번호 부여 

- 조사구당 표본가구수는 20가구(:t 2)를 기본으로 하며， 가계조사의 

경우 조사구당 적격가구가 6가구 이상이 되게 구역을 설정 

졌 닐흙연잉 경유 걱격 67fT자 확보되지 않을 경유 03-1, 04-1 T역으 

효 확대 절정하여야 하며， 헬"JI.합 킹~，뺑는 적격 5까그까1:1 Jf능 

- 구역번호 부여시 구 표본조사구 구역변호(01 - 04구역)는 그대로 두고 

교체 구역에 해당되는 구역번호는 01-1에서 04-1까지 부여하고 나머 

지 비구역은 2자리 숫자(05구역부터)를 부여하여 구분 

- 구역화 할 때는 각 구역간 거처수가 다르더라도 기구수는 균둥하게 분할 

- 거처번호는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면 마지막 다음 번호부터 

부여 

했 교체조사구 현지 확인결과 조사가 톨가농한 경우， 사전애 

지역룡계과 가구표본 담당자애게 연락 취훨 것 

나. 교체조사구 가구명부 

。 실제로 확인된 표본조사구 요도를 가지고 가구가 누락 또는 중복됨 

없이 가구명부를 작성 

。 가구명부상의 가계조사대상 여부， 적격 또는 부적격 사유를 명확하게 기입 

O:F 적격 =}1.사무직 -4.무직， 부적격 =} 농가(01) - 기타(09) 

。 연동교체와 관련된 조사구 변호 7째자리 rOJ 을 r1J 로 변경 

O:F 가구명부 작성요령 Il"가구표본 관리지침서』 참고 

。 가구명부 “@ 가구원 수” 는 반드시 기업 

=} 비구역 현지 실사시 가구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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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명부 m 비고” 는 가구주를 제외한 15세 이상 가구원수와 산업 ·성별 
을표시 

예) 3:U(2)F(l) K(2)-15세이상 가구원 3명중 오직 여성 1명 건설업 

남성 1명 금융업 여성 1명 

다. 가계조사구 교체빌법 

。 연동표본 교체조사구의 가계조사논 01-1. 02-1구역(기준구역)에서 조사하 

늪검을월칠으로 하며， 적격가구 부족시 조사구역 확대 

。 구 표본조사구에서 구역확대 된 조사구(01-04 구역) 인 경우 

@ 구 표본조사구의 01구역 

• 01-1구역으로 교체되는 시점(교체 3개월째)에서 03구역의 가계좌} 중지 
D:1? 구 표본조사구 02구역 

~ 02-1구역으로 교체되는 시점(교체 4개월째)에서 04구역의 가계조사 중지 

。 구 표본조사구에서 적격가구 부족으로 구역변경을 한 경우 

@ 구 표본조사구의 03구역 

깅 01-1구역으로 교체되는 시점(교체 3개월째)에서 03구역의 가계조사 중지 

@ 구 표본조사구 04구역 

~ 02-1구역으로 교체되는 시점 (교체 4개월째) 에서 04구역의 가계조사 중지 

。 연동교체조사구가 재개발， 재건축， 적격가구 부족 등에 의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동교체 2개월 전에 반드시 교체 신청 

4. 연동표본 가구관리명부 

가. 조사구번호 

。 연동표본으로 교체된 조사구는 CD-(li까지는 변하지 않고， 7번째 자리 

((J))는 1로 입력 

- 44 -



예) 연동 전 연동후 

I@ @ @ 

=추 l ~ 2 2 

@ @ 

0 

。 연동교체와 조사구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7번째와 8번째 모 

두 변경 

예) 연동 전 연동 후 

=? 

나.주소 

。 행정구역부호(@)는 반드시 한국표준 행정구역분류부호(7자리)를 기업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번호나 표본조사구 번호를 기입하지 말 것 

왔 표본자유관리 평자71준 압력츄1-.2.. 감정Q건당) : 0.2-0. 5 

O 전화(또는 핸드폰)번호는 반드시 기 업 할 것 

다. 경제활동대싣써부 

O 경제활동대상여부(@)의 '2. 불웅」 에 해당되는 경우 불웅사유를 반드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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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불응사유별 코드변호 

코드| 불응사유 ! 불응내용 

1 I 사생활 노출기피 I . 사생활 침해 등 
2 I 면접거부 I . 무조건 불응， 면접기피 등 
3 I 매사에 불신 I . 정부 정책 및 사회제도 등 
4 I 연간조사 부담 I • 사회통계， 부가조사 등에 의한 부담 등 
5 I 가계조사 부담 가중 I . 가계조사로 인한 경활 조사 불응 
6 I 바쁘고 귀찮아서 I . 맞벌이 및 개인사업 등으로 불응 
7 I 가정불화 I . 이혼 등의 사유 
8 I 환자가 있어서 I . 질병， 출산 및 장애자 등 포함 등 
9 I 기타 I . 사엽실패， 해고 및 무직 등 

라.가계조사여부 

口 정상적인 연동교체조사구 경우 

。 기존 표본기구관리명부에서 경활조사 구역(예:01구역)이 교체된 후 

3개월째 가계조사가 시작됨 

- 교체전과 교체후와 무관하게 가계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구역은 r@ 

가계조사여부」 를 rl. 경활+가계」 로 입 력 

※ 가계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구역은 rl. 경활+가계」 로 표시 

- 조사구역 내 가구는 적격 및 부적격을 불문하고 r@ 가계조사여 

부」 에 경활 및 가계조사 여부를 반드시 입력 

〈표 5> r@ 가계 조사여부」 입력방법 

구 분 
교체전 교체후 

(111181-00) (111181-10) 

。 01(가계)， 02(경활+가계) 구역의 @은 。 01-1(경활) 구역의 @ 

’첫번째 윌 
Wl.경활+가계』 로 입력 은 r2. 경활』 로 입력 

‘ ‘‘“ ‘‘·‘‘‘‘‘“ ‘‘ 

。 03(경활)， 04(경활) 구역의 @은 

r2. 경활』 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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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월| 

。 01(가계)， 02(가계) 구역의 @은 

f1.경활+가계』 로 입력 

。 03(경활)， 04(경활) 구역의 @은 

r2. 경활』 로 입력 

。 01-1(경활)， 02-1 

(경활) 구역의 @은 

r2. 경활』 로 입력 

lo Ol-l(경활+가계) 
。 02 구역(가계)의 @은 rl. 경활+가계J I 

| 구역의 @은 
로입력 | 

I r1.경활+가계j 로 입력 
’세번째 월 

，네번째 월 

lo02-1(경활)，03-1 
。 04 구역(경활)의 @은 r2. 경활』 로 | 

I (경활) 구역의 @은 
입력 ! 

I r2. 경활』 로 입력 
。 01-1(경활+가계) , 

02- 1(경활+가계) 구역 

의@은 

r1. 경활+가계』 로 입력 
。 03- 1(경활)，04-1 

(경활) 구역의 @은 

r2. 경활』 로 입력 

디 가계조사 조사구역 (변경)이 확대된 조사구의 경우 

O 모든 가구의 가계조사 여부는 I"CD 경활+가계』 에 표시해야 함 

마.주택소유관계 

。 경활조사만 하는 경우에도 'QD 주택소유관계」 까지 반드시 입력 

- 표본설계(표본추출)시 특성항목으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입력할 것 

바. 가계 가구구분 

O 가계 가구구분@의 1"5. 부적격』 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사유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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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r1인 가구 여부」 

。 대상가구의 1인 및 2인 이상 가구 여부에 따라 r(ßl 1인가구 여부」 의 

해당번호에 체크 

아. 전입년월일 (@), 전출연월일 (뼈) 

。 가구의 실제로 전입한 날짜 또는 연동교체가 발생한 날짜를 기업 

- 누락을 3개월 후에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입(전출)한 일자를 

기업 할것 

자. 비고 (@l, @)) 

。 가구 및 가구원 변동이 있을 때와 연동표본 교체가 있을 때 기입 

- 연동교체에 따른 포함(44) 

- 연동교체에 띠픈 제외 (94) 

1. 전산입력 농법 

가. 연동표본 교체로 하나의 조사구(연동전/연동후)어| 담당자가 2명일 경우 

- 현재와 같이 가구통합시스템에서 전산 총괄자가 사용자 설정작업을 하여 

담당자 변경 (환경설정 =} 사용자 설정 =} 담당자 ID 일괄변경) 

@ 동일한 조사구는 한 담당자가 담당하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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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 조사구 번호」 

- 연동표본 관련하여 대체된 조사구의 rø 조사구번호」 의 7번째 자리 
를 1로 입력하고， 연동 전 조사구의 7번째 자리는 0으로 유지 

예) 연동 전 연동 후 

=추 

다 r@) 가계조사여부」 

。 경활조사만 하는 조사구 

- 교체 전·후에 관계없이 표본가구관리명부 @항을 W2. 경활』 로 입력 

。 경활조사와 가계조사를 동시에 하는 조사구 

- 연동으로 교체되어 경활조사만 하는 구역은 11'2. 경활』 로 입력， 

교체 전후와 관계없이 가계조사를 하는 구역은 1J'1. 경활 +가계』 로 입력 

라. 연동교체에 따른 전출/전입 입력농법 

。 경활만 조사하는 구역의 전출/전입 날짜입력 

- 연동 전·후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초(l~5일 사이)로 전입/전출 입력 

。 r경활+가계조λh 를 동시에 조사하는 구역의 전출/전입 날짜입력 

- 연동구역의 경활을 입력을 위해서 전입날짜는 월초(l~5일 써)로 입력 

- 연동전 구역은 경활이 연동되고 아직 가계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전출 

일자를 익익월 말(25~30일)로 입력 

킹 가계조사는 경활교체 후 3개월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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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표본 관련 그룹 조정에 의해 가계조사구가 교체된 경우 

- 교체 전 조사구 전출일자는 가계조사 마지막 월 25-30일경으로 입력 

。 연동교체 표본조사구 중 재개발， 적격가구 부족 등에 따라 조사구를 교 

체한경우 

- 표본조사구가 교체 된(공문 시행) 시점으로 전입/전출 날짜 입력 

。 가구 및 가구원에 관한 사항의 r@J, @J 비고」 에 『연동표본 교체에 따른 포 

함(44)J ， r연동표본 교체에 따른 제외 (94)~ 코드를 발드산월현 

마. 가계조사 대상가구의 거주기간{전출입시)에 따른 입력농법 

。 해당월 거주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 

- r(l) 조사 담당자-@ 가계부 제출여부」 까지 입력해야 하며 다만， r@ 가계 

가구구분」 이 1-4 이면 r@ 가계부 제출여부」 항목을 r3. 미제출』 로 입 

력 하며 동시에 r@ 미제출 사유」 를 입력 

nF r@ 가계부 제출여부」 에서 r4. 대상외』 로 입력하면 오류 발생 

。 해당월 거주일자가 15일 미만인 경우 

- rCl) 조사 담당자-@ 가계부 제출여부」 까지 입력해야 하며 다만， r@i 가계 

가구구분」 이 1-4 이면 r@ 가계부 제출여부」 항목은 반드시 r4. 대상외j 

로 입력 

""" r@ 가계부 제출여부」 에서 r3. 미제출』 로 입력하면 오류 발생 

바. 경활조사와 가계조사의 r@ 가구주어| 관한사항」 이 서로 다른 경우 

。 r@ 가구주에 관한사항」 은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를 묻는 항목이므로 경제활 

동인구조사의 가구주 산업 및 직엽으로 동일하게 작성하며， 

rQD 주택소유관계」 부터의 사항들은 가계조사를 기준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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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사항 

가. 경제활동인구조사 불응가구 현황 

。 보고 기일 및 방법 : 매월 표본가구관리명부 입력시 동시 전산입력 

※ 불응사유별 코드변호 참조 

나.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구역 조정 신청 

口 조사구역 조정 신청 요건 (가구관리지침 참고) 

〈표 6> 경활조사 조사구역 교체신청 양식 

현재 조사 교체시 예상 
지방청 

조사구 가구수현황 가구수현황 3"저。 

구분 (사무소) 사 유 
번 호 01 02 03 04 01 02 03 04 요청 

/ 출장소 
구역 구역 구역 구역 구역 구역 구역 구역 

- 외국인 가구 
과 소 

서울 11112600 3 4 3 4 5 5 6 5 리모델링에 O 
조사구 

따른 가구 통합 

。 해당 조사구 요도(사본)를 담당자에게 F따〈 송신할 것 

다. 가계조사 조사구역 조정 신청 

口 가계조사 조사구역 조정 신청 요건 및 신청양식 : 기존방식과 동일 

라. 표본조사구 교체 신청 

口 표본조사구 교체 신청 요건 

。 조사구내 가구가 당해년도 내에 전체 철거 또는 철거 예정인 조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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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철거 경우 조사구내 가구수가 40가구 이하인 경우만 해당 

- 노후 아파트 철거 후 재건축 예정， 또는 소방도로 및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이주등 

。 건축물 노후에 따른 집단 이주(도시 재개발) 

。 행정구역 개편(분동 또는 편입)으로 조사구의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 

단， 조사구 전체가 편입되는 경우 제외 

。 지형지물의 심한 변동으로 조사구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조사구내 가구들이 집단적으로 조사에 불응， 또는 신변 위협에 따라 

조사가불가능한경우등 

〈표 7> 표본조사구 교체신청 양식 

지방청 
조사구 인구총조사 행 정 가계조사 발 생 교체 비 

번 호 조사구번호 구역명 * 무 연월일 사유 고 

(예시) 

서울동작구 2005. 10. ·아파트 
서울 11112900 1120066 0091 × 

사당 4동 24 재건축 

주 * 가계조사 유무 : 경활+가계를 동시에 하는 조사구는 fOJ 표시 

마.가계조사 1인가구 

。 대상자 

- 15세이상 경제활동조사 대상인구 

- 이전소득만 있는 학생 1인가구 포함 

단， 농림어7}， 부정기적 출타가구 및 외국인 제외 

。 1인 가구인 경우 f QJl 1인가구 여부」 에서 “1" 로 체크 

。 적격가구 부족으로 3~4구역으로 확대한 조사구 중 조사구역 내에 1인 

가구가 있을 경우 : 확대된 조사구내 모든 1인가구 조사 

했 기존(2003년~2005년) 적격가구 부족으로 구역변경 및 구역확대 

경우는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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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_'il ?￥;혔 놓1f 합왕혈활 ~tblo'l 

처'-' 체 208 126 81 

종로구 4 3 4 

2 중구 5 3 2 4 
3 용산구 4 2 2 3 

4 성동구 7 3 4 5 
5 광진구 9 7 2 6 
6 동대문구 8 5 3 5 
7 중랑구 9 6 3 7 

8 성북구 10 6 4 5 
9 강북구 7 5 2 5 
10 도봉구 6 4 2 4 

11 노원구 10 6 4 6 

12 은평구 9 4 5 5 
13 서대문구 7 4 3 5 
14 마포구 9 5 4 7 
15 양천구 9 6 3 6 

16 강서구 10 6 4 8 
17 구로구 8 5 3 5 
18 금천구 6 4 2 3 
19 영등포구 8 5 3 6 
20 동작구 7 5 2 4 

21 관악구 12 7 5 6 
22 서초구 9 5 3 1 6 
23 강남구 12 7 5 10 
24 송파구 13 7 6 6 

~컨 강동구 10 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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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5. 조사방법 

2. 조사연혁 6. 조사표류 종류 

3. 조사대상 

4.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간 

II. 조사업무 수행시 유의사항 

1. 경제활동인구조사 일정 

2. 일반적 유의사항 

m. 조사표 작성방법 
1. 조사표 구성 

2. 조사관련 용어개념 및 정의 

IV. 조사경제활동인구 조사 사례별 처리방법 

1. 기본사항 판단사례 3. 산업·직업분류 사례 

2. 활동상태 판단사려 4. 종사상 지위 분류 사려| 

V. 내검요령 및 자료처리 일정 



1. 조사목적 

。 국민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의 특성을 조사해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솥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 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를 제공 

2. 조사연혁 

。 1957년~1962년: ’노동력조샤로 내무부 통계국에서 실시 

。 1963년 : ’경제활동인구조사’로 개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 

에서 분기마다 면접조사실시 

- 통계법(1962년 1월 15일 공포) 제2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4호로 지정 

。 1982년 7월 : 조사주기 변경 (분기→월) 

。 각종 부가조사실시 

- 1997년말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에 따라 실엽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부가조사 실시 

( 1998년 9월 및 12월， 1999년 6월 3차례) 

-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파견·용역근로， 호출근로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부가조사 실시 

(2000년 8월， 2001년 8월， 2002년 3월 및 8월) 

- 청년층(15~29세) 실업자 증가에 따른 취업실태 파악을 위한 부가 

조사 실시 ( 2002년 6월 첫 조사 실시이후， 2003년부터 매년 5월) 

- 고령층(55-79세) 인구에 취업실태 파악을 위한 부가조사 실시 

( 2005년 5월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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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 

。 조사지역 

- 조사구 선정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중 24,998 

조사구(섬，시설단위조사구 제외)를 기본 추출단위 조사 

구로설정 

· 지역별 표본수에 따라 계통추출 실시 : 1 ， 629 조사구 

(동부 : 1,242, 읍면부 : 387) 

- 표본조사구역 선정 : 표본조시구를 평균 5가구씩 묶어 구역으로 분할 후， 

임의 추출된 구역을 기준으로 인접된 구역 4개 

추출하여 표본조사구로 선정 

。 조사대상 

- 표본 가구 :4개 해당구역 내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 

- 조사대상자: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자 중 만 15세 이상인 자 

용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예) w2006년 1월 조λh 의 경우 1991년 1월 14일 출생자까지만 포함 

::활f繼혜훌황핵한 
- 전입자 

- 비혈연 가구원 

륭하숙， 동거 등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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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사병， 장교 및 공익근무요원) , 

전투경찰(의무경찰포함) 

- 영외거주 군인 (직업군인， 상근예비역 등) 

- 외국인 - 해외상주 취업 (학)자 

- 요양소， 기도원 수용자 



4. 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기간 

。 조사대상 기간 :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 7일간( 日 ~土)

.... 조사에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지침에 따라 변경 

。 조사기간 : 조사대상 기간 디음 1주간 

。 자료입력 및 내겸 기간 : 조사기간 포함 2주간 

5. 조사방법 

。 담당직원이 각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면접과 동시에 자료 입력 CPDA 활용) 

6. 조사표류종류 

。 가구관리 명부， 보조조사표，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 조사구요도 

1. 경제활동조사 일정 

口 기획단계(본청) 

· 매 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재설계 

[F 매월 표본가구의 1/36씩 연동 교체 

매 5년 | 조사구선정 : 1 ， 629조사구(동부:1，242 ， 읍면부:384) 

· 표본조사구역선정 : 조사구 분할 후 4개 구역선정 

(207}구 정도 포함) 

· 표본가구 :4개 조사구역내 거처에 상주하는 모든 가구 

· 표본가구 가구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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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조사 및 입력(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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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요령에 대한 조사 담당자 교육 

. 기타필요시 수시 교육 

. 지방청(사무소)에 재고 및 향후 소요분 파악 

· 소요량(부재가구 등 조사용) 산출 및 인쇄， 배부 

· 업무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대외자료 요청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 조사대상가구 전출입사항 확인 및 변동내역 처리 

~가구관1명부 보완 등 

(지역통계과: 표본기구관리명부 작성요령서， 

7r구괜지침서참조) 

· 전입가구에 대한 조사협조 당부 

· 보조조사표 배부 : 조사대상기간 전 1주간 

· 대상기간: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 

· 본조사 기간:조사대상기간 다음 1주간 

-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조사와 동시에 PDA에 입력 



口 결과분석 및 공표 

매월 

15일경 

· 경제활동인구 및 특성별 취업자， 실업자 동향 

등결과표작성·분석 

. 관련 참고 자료 수집·정리 

· 매월 전국 『고용동향』 보도자료 작성 및 공표 

. 시·도별 고용동향 지방청싸무소)에서 작성 

및공표 

했 연간 공표 일정 홈페이지에 수록 

매월 · 월별 취업자， 실업자 통계표 작성 

25일경 I . 전국 및 167R 시도별 총괄표 작성 

· 행정기관 및 각종 공공기관에 배부 

· 월·분기 및 연간전국 및 16개 시도별 통계표 
X서 

매년 5월 l 기 。
· 원고 작성， 교정 및 인쇄 

· 행정기관 및 각종 공공기관에 배부 

2. 일반적 유의사항 

가. 응답자 선정시 유의사항 

。 가구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선정 : 기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등 

O 가구의 책임 있는 응답자를 선정， 조사 : 가구원마다 개별적으로 직접 

면접조사가 원칙이나， 직접 면접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있음 

~ 비 혈연관계 등 동거인에 대한 조사는 가급적 본인을 면접 직접조사 

。 책임 있는 응답자를 면담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부득이 전화조사를 

실시하거나 자기기업식으로 조사 

용 반드시 미비점을 다시 확인·보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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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자개입식， E-m머1， FAX 등) 및 응답자구분(가구원 관리번 

호 또는 관계 등을 식별이 가능하게 기재)을 조사표 표지의 조사담당자 

기입사항에 기입 

ldJ" 단， 조사대상자 전원을 직접 개별 면접조사한 경우 응답자구분 및 

참고사항병시 

나. 조사 전반적 유의사항 

。 준비조사 기간 동안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가구변동을 사전에 확인 

。 가구원별로 조사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구원의 조사순위에 따라 일 

련변호 작성 후 면접조사 실시 

。 가구주가 영외거주 직업군인이어서 조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g 다음 순위 가구원부터 일련번호 01을 부여함 

o 조사대상주간 중에 거주하다가 본조사 기간에 전출하는 가구는 전출 

전조사가원칙 

- 본조사 기간에 전출입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전출가구를 

조사하고， 전입가구는 다음달에 조사 

많 이미 전출하고 없을 경우 해당 가구에 전입한 가구를 조사 

。 조사상 해결곤란한 문제점， 특별한 사고(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 

적인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지 

시를받음 

。 비밀보호 의무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내용을 누설·도용한 

경우 통계법 (제14조 및 제23조) 에 의거 처벌(3년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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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표는 먼저 『관리사항』 기록 후， 기본항목 순으로 질문하여 작성 

하는 것이 원칙 

。 대상외 가구는 관리사항만 작성 후 해당사유를 기록하여 별도 취합 보관 

- 만 15세 미만 기구원만으로 구성 만 15세 이상인 제외자로 구성된 가구 

IF 예) 소년소녀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사선처리(조사표상 해당되지 않는 항목 및 질문이 중간에 종결시) 

- 그 항목부터는 좌장에서 우하방향으로 사선r\) 처리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내용상의 모순이나，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내용을검토 

용 V. 내검요령 및 자료처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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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표 구성 (조사항목수 : 357R 항목) 

구 쁨{ 」購 탔蠻 c혹’ 

기본항목 I ~. 가구원 관리번호 2. 가구주와의 관계 
I ~ 성별 4 생년월일 

(67fl) I 5. 교육정도 6. 혼인상태 | | 사별.이혼통합 1 | 사별.이혼구분 

확엎항목↓ 7. 활동상태 8. 취엽여부 
I ，~ 일시휴직여부 및 이유 지문어구수정 

(5개) 11~. 1주간의 구직여부 11. 4주간의 구직여부 I(~항) 

12. 부업여부 13. 취업시간 항목추가(12행 

최업차 14.36시간 u]만 취업사유 주/부업 구분 

항목 15. 추가취업 또는 전직희망 여부 (13항) 

(6개) I 16. 추7}취업 또는 전직가능성·시기 통합(16행 

17. 추가취업탐색여부 

설업자 18. 취업가능성 19. 구직경로 l 공공，민간구분 
;정)-.l!π1! 20. 구직기간 21. 희망고용형태 I (1 9항) 

22. 희%년무형태 
(7개) I ;3: 취업제의여부 24. 미취업사유 | 1 헝목추가(23，24) 

비경제 25. 취업희밍여부 26. 취업가능성 
활홍얀구 27. 비구직사유 
항목@께 28. 지난1년간 구직경험여부 및 최근 

구직시기 

29. 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직엽소분류 조사 

30. 이직이유 31. 산업·전직 산업 (31항) 

7빡항목 1 32 직업·전직 직업·종λ}자규모 지문어구수정 
(7개) I 33 종샘 지위 (34행 

34. 현 직장 취업시기 항목 추가 계속근로가능성 

35. 고용계약여부기간 (34，35항) 삭제 (35항) 

[> 2005.1. : 일부항목(7， 8, 14, 16, 20, 24, 27, 3이관련 질문어구 및 선택항목 수정 또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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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관련 용어개념 및 정의 

경제활홍인구 

「 수입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 자 

현업자r- 18서챈l상 일한 뽑縣까 
L 일시휴직자 

r 1주기준설업자 
실업;;(t↑ 

만 15셰어상 

인구 

(노동가능인구) 

벼경제활동인구 

육아 

가사 

L 4주기준설업자 

통학(정규교육가관， 입사학원， 고시학원 동) 

심신장얘 

꾼엽태대기， 결혼준벼 둥 

가타(연금생활;;(]-，자발적 종교활동， 합격 후 

할령 대기가간이 30'일이상) 

C종 합격 후 발령대기기간이 잃일 이내면 실업자 

.15세이상 인구(Pop비 ation 15 years & over)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예) w2007년 1월 조사』 의 경우 1992년 1월 14일 출생자까지만 포함 

• 경제활동(E，∞nomic action)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이 있는 일을 행함을 뜻함 

용 수입이 있더라도 다음의 활동은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음 

@ 법률에 위배되는 비생산적인 활동(예: 도박， 매춘 등) 

@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및 봉사활동 

@ 경마， 경륜， 증권， 선물 등 투자활동 

• 경제활동인귀E∞n떼i떼 Iy act ive p때비 at ion)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생산업무를 위해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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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참가올(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만 15셰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 -ι , ., ‘,-!::;-- x 100 

• 고용률(타1) 1이빼lt.뼈ulat ion rat io}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취엽자 
· 고용률(%) = ‘ ’ ‘,"I ..... l ‘、 ‘1~ x 100 

• 취업자(En1) loyed 뼈rson)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자 

.18시간이상무급가족종사자 : 직접적인 수입이 없어도 가구에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 

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u7 일시휴직자도 취업자에 포함 

.주업과부업의 판단 

조사대상 주간의 취업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일한 것을 주엽으로 판단 

·주업(뼈in job) : 주된 직업(일) , 본엽 
u7 매일 일히는 장소와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는 모든 일을 포햄}여 주된 

일 한가지만 하는 것으로 봄 

예) 가사서비스 종사자， 건설현장 일용자 

· 부엽 (Secondary jobs) 본업 외에 따로 가지는 직업 (일) 

u7 두가지 이상의 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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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휴직(TI태porary absenæ from work)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대상 주간에 일시적 병， 일기불순， 휴7}，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로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 가능해야함 

Ddir 무급휴직이라 하더라도 복귀확실하면 취엽자 

무급이면서 복귀가 불투명한 장기 (6개월 이상)휴직인 경우 경제활동상 

태에 따라판단 

•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 Iy workers)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엽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 

Ddir 비혈연가구원의 일을 돕거나，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일을 돕는 것은 해 

당되지 않음 

Ddir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시간에 따라 취업자여부 판단 

. 18시간이상 : 취업자 

. 18시간미만 : 실제 활동상태에 따라 구분 

• 임금근로재Wa밟 & Sa lary 뻐rkers)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 

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상용근로재Permanent employees)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해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사람 

• 임시근로자{Temporary 태ψloyees)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윌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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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Dai Iy workers)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말함 

&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대가를 일급으로 받는 경우 (파출부 등) 

사업체에서 제공한 원료 및 반제품을 받아다가 가정에서 하청직업하는 형태 

※ 원료 자체를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작업하면 자영자로 분류 

• 비임금근로.AI{ Unpaid 뻐rkers)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 

• 자영업주(Se l f-에1P loyed 뻐rker) 

고용주 및 자영자를 합친 개념임 

• 자영재매n aα~unt worker)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엽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 고용주(Employer)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흉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 

• 산업( Industry)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 내용 

• 직업(Occupation)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종사한 일의 기능별 종류를 딸함 

• 종사상의 지위(Status of 뻐rkers)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등과 같이 취업 

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 지위 상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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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구직활동(Active job-searching) 
단순히 구직광고를 보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화， 방문， 구인광고 

응모 원서접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구직활동으로 보며， 실 

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18시죠매!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 

18시간미만 취업자 중 경제적 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로 18시간 

미만 일하였으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 

• 실업사유별 실업의 종류 

- 자발적실업 Cvoluntary unemployment)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근로조건에서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상태 

예) 직업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음. 보다 나은 일 

자리를 찾으면서 당분간 실업상태에 있음 

- 비자발적실업 Cinvoluntary unemployment) 
일할 능력도 있고 현재의 근로조건에서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실업률(Unemployment rate)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실업자 
· 실업률C%) = --，>_，;:，"'r:~，-' X 100 

경제활「‘、 

• 실업^I{Unemployed person} 

15세 이상 인구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 1주기준 실업자: 구직활동 여부 파악시 대상기간을 1주간으로 적용 

.4주기준 실업자: 구직활동 여부 파악시 대상기간을 4주간으로 적용 

- 69 -



• 비경제활동인구(Not e∞nαnically active population) 

만15세 이상 인구중 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엽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7싸， 육아， 취업준비，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 등으로 구분 

• 구직단념자{Discoura맹d workers)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전공경력·임금수준근로조건， 주변) 

@ 지난 4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 자격이 부족하여(교육기술 경험 부족，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U:F 향후 노동시정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인력이란 점어써 중요한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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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였음의 정의 

훌 일하였음 이란?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과 가족(동일 가구내에 거주하는 혈 

연， 혼인， 양자에 의한 혈연 판계)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무 

보수로얄한사람 

용 무급으로 동일 가구내 벼혈연 가구원의 일 또는 혈연판계라 하더라 

도 생활근거를 별도로 달리 하는 가구원의 일을 돕는 것은 무급가족 

일로 볼 수 없으므로 활동상태를 다시 확인 

• 일한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식사， 주거 또는곡물제공)올 받는 경우 

현금 급료나 봉급을 받고 하는 얼， 현물급료(주거제공과 식사제공 및 

곡류포함)를 받고 하는 일과 됩을 받고 하는 일도 포함 

• 원재료를 제공한 사업채가 따련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여 일한 분량대 

로돈을받는샀얼의 경우 

. 원채료를 제공받아 개인 가정얘서 가공활똥을 하고 완료한 일의 분량에 

따라 돈을 받는 샀일의 경우 

· 자기 자선의 사업장이나 농장을 가지고 이융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우 

또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경우 

예) 하숙운영， 마장원 운영， 법률사무소 운영， 농사짓는 일， 양계장 운영 

및 행상이나노점상등 

’ 소득의 적자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대상주간에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지 

는 못했으나 계속 사엽체를 운영하는데 시간을 보낸 경우 

· 농림어업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파종， 비료살포， 살균， 어획활동 등 실 

질적인 농림어업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농기구 손질， 수선 등으로 시간 

을보낸경우 

· 서로 노동력을 교환허논 형식의 활동인 품앗이(주로 농기에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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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정의 

훌 직짚tol란? 

직장은 매주 또는 매월 정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다만， 계절적인 
근로자의 경우 현채 해당 계절에 었고1 조사대상주간이 해당계절에 속하 
는경우에만해당 

g;> 조사대상주간에 일하지 않은 무급가족종사자 호출서바스를 제공하는 
자(예 : 파출부， 운전사 등)는 직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 

g;> 직장유무는 알시휴직여부를 판단하는터1 종요 직장어 있지만 일하지 
않용 경우에만 알시휴직으로 봄 

o 직장요로 간주되는 경우 
- 토요일， 일요일에만 정규적으로 돕는 소매활동 

- 가정에 고용되어 봉사하는 가사서버스(가정부 동) 

i 해당 계절에만 일하는 계절적 취업자 (예 : 스키강λL 수씬전요원 등) 

- 일감을 가져다 자기집에서 샀일하고 있는 경우 
사업체나 개인사정으호 인하여 조사대상71간에 일은 못하였지만 매 
월 단위로 볼 때 계속 일해왔으며(취업악 계속성) , 앞으로도(30일이 
내에) 계속하여 일할 것이 확실한 경우 

- 방학올 맞아한 학교 교사 

o 직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i 직업소개기관에 등록하고 호출되기를 기다리는 사람 

(파출부， 일용노무자 동) 

- 비수기의 계절적 취업자 - 복귀할 직장이 확설하게 없논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로 조사대상주간어} 일을 하지 않는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일시휴직이 나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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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간의 판단 

* 무급가족종사자의 취업시간 판E뼈|시 
1. 무급겨족일만 한 경우: 취업시간(18시간기준)을 기준으로 취엽자로 또는 

패구직활통여부를조사 

2. 무급"7}족일과 수입있는 일을 갈이 한 경우 

무급까족종사자 일， 수압이 있었던 다른 일 종 취엽사간 많은 것을 『주업』 

으로， 나머지 일을 『부업』 으로 판단 

예1) 수입있는일 30시간 : 주업 30, 무급가족일 10시간 ; 부엽 0으로 압력 

g 무급가쪽일이 18시간 이상얀 경우에만 취업자로 간주 

예2) 무급기족일 30샤간 : 주업 3α 수입있는일 10시간 : 부업 10으로 입력 

예3) 수입있는얼 30시칸 : 주업 30, 무급가족일 20사간 : 부업 20~로 입력 

혔 llJ임금균로로 2가지 。l창 일올 하는 경우는 부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걱 여러가지 일 중 적어도 1개이상 임금끈로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얘만 

주엽， 부올 구분하여 판단함 

에) 자영자로 농업 40시칸， 자영자효 어업 10시간을 한 경우 ..,. 추엽 : 50시 간 

훌 DH일 일하는 장소 및 고용주획 변경어 았는 경우 

두가지 이상의 일을 가찬 것으로 보지 않읍， 일한시간을 모두 합하여 주업 

으로기업 

여11) 가사도우미， 건설공사현장의 일용끈로자 퉁 

=} r멜 취엽시샘 항목에서 q 주업.1 , 면 총계』 에 봉일시간 기업 

• 매일 일거리가 변풍뼈 동일한 일에 대한 시간을 구분하키 어려운 일용근로자 

일의 내용에 상관없이 1주간 일한 시간을 모두 합하여 1""1. 주업.11 , f3. 총계』 

에통일시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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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기간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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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주된 활동 판단 

..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기관명딴으로 산업을 구분할 수 었으나， 민간사업 

채 또는 면간기관과 같이 현업을 하는 경우에눈 구체적 활동을 명시 

예) ‘산얼첸펼 
· 한국Ã1"'싼웹꽁사 

.한국담백연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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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 여러 가지 산업활동훌 영워하는 서엽처i 

• 사업체의 각 활통틀야 별도 장소학1서 수행되는 경우 용답자가 속환 사업장의 

수행활동을기입 

•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짜 산업활동여 수행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올 기준으로 

기업 

• 쩨조업， 도，nH업， 쇼，ElH업 구분 

• λ￥업체의 주환 활동이 제조공장야면 다룡 제조업체나 도·소매업체에 아무려 

많은 양의 져l풍(자사제똥)윷 활더라도 그 사업체는 제조업 

• 또꽤업은 소매업체 또논 다흔 도매업체에 제품올 퇴팔기 위하여 많은 양의 

책품올사플여는경우 

• 소패업체는 주로 가정에 소비용 상품올 파는 경우 

• 제조엽체의 본사나 공정헤서 분리된 혈도의 장소에 있는 판매 .(당업소논 판빡 

형태에 따라 도매엽 또는 소때엽으로 분휴 기업 

예1) 대리점 또는 지점 g 본사명과 지점명을 깥이 기업 

장생천자 광주대려접， 온눠1여행사 강남지점 

예2) 제조업 : 상'Ã1를 체조하는 경우 

rJj" 종이상자 제조 나무상자 채조， 금속상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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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상 지위 판단 

“ 가λ}종사~ ... tiP 일흉E로자 

전푼척 힐융 수행할:Xli!￥:Jê，J~인가정얘 

흩 다단계 회원모집인 ø;;;r 잃시 Ef:높 일용 

기타서벼호관련 딴순노무자로 분류되어 임끔픈로자엄 

승려， 목λt 선부 등 성직자는 임금군로자로 분류‘ 단， 교회나 사협l 소속되지 

않고 여려 곳에서 수수료를 받고 종교적인 셔버스를 제콩하는 자논 차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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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별 학과 

1. 언문·사회계열 

1) 인문계열 

어문학:국문· 노문·독문·불문· 영문· 얼문·중문· 한문학과 

- 인문학:국사·사학·신학·중국· 철학과 

2) 사회계열 

경영 • 경영정보 • 경제 • 볍학(공볍학，사법학과 포함) . 관광경영 • 광고홍보 • 국 
제관계·농업경제·무역·문헌정보·사회복자，사회·신문방송·심리·아동· 

정치외교 • 지역개발 • 행정학과 • 통계학(일부) 

2. 예 • 체능계열 

1) 예술학 : 공예 • 관현악 • 교회음악 • 국악 • 동양화 • 미술 • 산업디자인 • 서양화 
• 성악 • 음악 • 작곡 • 조소 • 피아노 • 회화과 

2) 체육학 : 무용 • 사회체육 • 체육 • 태권도학과 

3. 사범계열 

가정교육·국민윤리교육·국어교육·미술교육·상업교육·수학교육·역사교육. 

영어교육·유아교육·음악교육·지리교육·체육교육·컴퓨터교육·한문교육과 

4. 자연계열 

1) 이학 : 물리 • 마생물 • 생불 • 생화학 • 수학 • 유전공학 • 롱계(전산통계학 • 계 
산통계학파 포함) • 전산학 • 화학과 

찌 농립학 : 농생물 • 농화학 • 산립자원 • 수와학 • 식품공학 • 원예 • 조경 • 축산학과 

3) 수산해양학 : 해양 • 수산학과 

4) 가정학 : 가정관리 • 가정 • 삭풍영양 • 의류 • 의상학과 

5. 공학계열 

건축(공)학 • 고분자공학 • 공업화학 • 금속공학 • 산업공학 • 섬유공학 • 자원공학 
.전기공학·전자공학·전파공학·정보통신공학·제어계측공학·컴퓨터공학. 

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공학과 

6. 의약계열 

1) 의학 : 간호학 • 의예(학) • 치의예(학) • 한의예(학) • 건강관리 • 물리치료 • 방사선 
·안경광학·응급구조학·재활학·치기공·치위생과 

2) 약학 : 약학· 제약· 한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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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사항판단사례 

Ql 가구주 선정기준은 생계를 책임지고 

소득이 많은 자를 가구주로 하고 있 

는데， 이 중 한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가구주 결정 방법은? 

Q2 아버지가 무직이면서 퇴직연금으로 

생계를 거의 책임지고 장남의 급여액은 

개인저축 및 용돈으로 충당하고 소액을 

생활비로 줄 경우 가구주 선정방법은? 

Q3 배우자가 무단가출했을 경우 혼인상 

태 처리방법은? 

Al 생계책임자인 기구주가 소득이 없고 가 

구원 중에 취업자가 있으면 취엽자를 

가구주로하나， 

- 취엽자였던 가구주가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상태(취업자→실업재 바경제활동인귀 

가 바뀌는 경우 가구주를 변경하지 않음 

- 생계책임이 있는 기구원의 소득이 비록 

타 기구원의 소득보다 적다할지라도 생 

계책임 가구원이 가구주가 됨 

A2 실질적 가계책임은 아버지가 지고 있으 

므로 아버지를 가구주로 조사 

※ 가구부문 통합시스템에서 가계조사 가구 

주 개념과 불일치할 경우 운영 편의상 

가계조사 기준에 맞춰 조사 

A3 무단가출했을 때 기출한 탈로부터 약 1 

개월 정도 상황 파악후 귀가하지 않으 

면 이혼(재결휩L이 불가능한 별거)로 간 

주하어 r4. 이혼』 으로 처리 

Q4 육해 공군 등 λ딴학교의 계열 구분 I A4 최대상자가 소속된 학과에 따라 구분 
및 보건전문대학의 계열구분은? 

Q57}구원의 무단7}출후 행방을 얄 수 I A51개월 이상인 경우 전출로 처리 
없을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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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상태 판단사려| 

사 려l 해 설 

Q1 자녀보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할머니 I A1 개}를 돌봐 주고 있는 경우 식사 

가 출가한 딸의 분식점에 가끔 가서 | 등이 제공되고 생계비를 보조받고 

집안일을 돌봐주고 생계보조를 받는 | 있다면 이를 열을 톨봐 준 대가로 

경우 할머니의 활동상태는? 봐서 취업자로 조사 

Q2 고등학교 학생이 단과학원에서 칠판 I A2 취업자로 조사 

청소를 해주고 본인은 영어， 수학을 

무료로 수강하는 경우 활동상태는? 

Q3 할머니가 X까 손지를 돌봐주고 보수 I A3 손자를 돌봐 주는 일을 하고 그 

를 받는 경우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형태에 해당 

되므로취업자로조사 

Q4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담당(주방일) I A4 조사대상기간 중 일을 하지 않았 

하는 주부가 겨울방학 또는 여름방학 1 다 하더라도 일정한 직햄 있고， 

전까지 일하고， 방학중(1월， 8월)에는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방학기간 

중활동상태는? 

앞으로도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확설하기 때문에 취업자로 조사하 

며， 방학 중에는 전혀 일을 하지 

않으므로 일시휴직자로 조사 

Q5 건축업자가 건물 완성 후 매매가 되 I A5 취업자로 조사 

지 않고 있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집 

에서 매매상담 전화만 하고 있는 경우 

활동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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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목수가 자기집을 짓는 경우 경제활동 I A6 비록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은 아 

상태는? 니지만 자기 고유기능인 본엽을 살 

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취업자로 조사하며， 취엽시간은 

조사대상주간의 일한 서간을， 종사 

상 지위는자영자로조사 

Q7 정기적으로 월초나 월말에만 일을 하 I A7 정기적으로 조사대싱주간이외에 일 

는 사람으로 조사대상주간에는 항상 | 을 하는 경우는 취업의 계속성이 

집에서 쉬는 경우 활동상태는? 있는 것이므로 일시휴직자로 조사 

Q8 주식투자를 위해 매일 증권회사 객장 I A8 별다른 일 없이 주식투자만 하는 

에서 생활하논경우는? 경우는 수입이 있다 할지라도 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경제활동 

인구로분류 

Q9 비경제활동인구가 선거에 출마한 경우 I A9 선거에 출마한 것은 수입있는 일에 

활동상태는? 종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경제 

활동인구로조사 

(回번 항목에서 기타로기입) 

- 단， 보수를 받고 선거운동원으로 

일한것은취업자로분류 

QlO 자기집 앞 텃밭에서 본인 및 기족의 IAlO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일한 것은 

소비 목적 및 소일거리로 곡식 및 채 

소 등을 가꾸는 사람의 활동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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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비경제 

활동인구로조사 



사 E훌 

Qll 취직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Q12 건설장비임대업자(운전자 
딸린) 가 겨울에 일거리가 없 

어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찾아 구직하였을 경우 

의 활동상태는? 

Q13 부모가 조사구외에서 분식점 
을 하고 있는데 조사구내에 

사는 딸이 매일 분식점 일을 

도와 주고 있는 경우 활동상 

태는? 

Q14 조사구내에 사는 부인이 조 
사구외에 사는 남편이 운영 

하는 식당에서 매일 일하는 

경우 부인의 활통상태는? 

해 썰 

All 구직활통으로 간주 
- 불합격후 다음시험에 대비하는경우 다른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계속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실업자， 일정 기간 후에 

예정되어 있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시 

험공부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 

구로조사 

-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발령을 기다리는 경우 

대기기간이 30일 이내는 실엽자로， 30일 

이상일 때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 

A12 자기 장비를 가지고 취엽활동을 하다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일거리가 없어 일을 하 

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한 경우는 실업자로 

조사 

- 계절적 취엽자의 경우 현재 일시적 병， 휴 

가， 기계고장 및 분설 등으로 일을 못했을 

때만열시휴직으로처리 

A13 혈연가족이라도 따로 살며 일을 도와줄 때 
는 밥값， 용돈 등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있는 경우에 취엽자로 조사하나 아무 것도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 

로조사 

- 단순히 부모님을 도와 주는 것으로 생각하 

여 무급가족종사자로 조사하지 않도록 유의 

- 무급가족종사자는 반드시 가구내 함께 사는 

가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해야 함. 

A14 매일 부인이 식당에 가서 일하는 것은 부 
부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 

로 부인을 취업자로 보며 종사상 지위는 

함께 얼핸 것을 기준으로 해 자영자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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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겁 · 직업분류 사례 

Ql 파견자의 산엽분류 구분은? Al 소속된(월급 지급되는) 사엽체의 산업활 

동으로분류 

예) 솔루션 개발업체의 프로그래머가 조달청에 

외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산업분류는 ? 

@ 솔루ι 개발업체인 소속 사업체의 산업 

활동 내용에 따라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으로 분류 

@ 근로형태별 부가좌에서 ‘지난주에 일 

한 사업체’ 를 파악할 경우에는 조달청 

의 산업 내용에 따라 76으로 분류 

Q2 고까로 벼룩시장 등 종합 생활정 I A2 종합생활정보지는 개인 및 업체의 광고물 

보지를 말칸히는 사업체의 산업은q I 을 수수료를 받고 게재해 주는 산업활동 

Q3 백회점내 예식장， 상록회관내 수 

영강 호텔내 오락실 등의 산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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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을 수주후 타 인쇄업체에서 인쇄 

후 배포하는 형태나 해당업체에서 직접 

인쇄 후 배포하는 형태 모두 22(출판，인 

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로 분류 

A3 백회점， 십딱회관， 호텔소속이라 할지라 

도 예식장， 수영장， 오락실 등이 별도의 

계정이 있으면 별도의 사업체로 분류하며 

계정이 없는 경우 전체 소속으로 분류 

예) 상록회관처렴 회관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 

회관내의 매징l이라 해도 상록회관의 주된 

활동인 66(보험 및 연금업)으로 분류 



Q4 판매와 행상의 직업분류구분은? I A4 하는 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 트럭으로 다니면서 생선， 야채， 과일 등을 

판매하는 경우처럼 고정된 장소 없이 돌아 

다니면서 판매활동을 히는 경우 521(매장 

판매종사자) 

- 사업체나 음식엽체를 돌아다니며 판매활동 

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고정된 장소가 없다 

할지라도 599(기타 판매 종사:7.}) 

Q5 구몬수학， 재능영어， 눈높이수학 I A5 하는 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곰돌이 등 학습용 교재를 판매하 I - 정기적으로 가구를 방문해 아동에게 학습지 

는 사람의 직업분류는? 의 내용을 가르치고 판매하는 경우는 253 

(직업훈련 및 학원강새 

- 사무실에서 힘뿜용 교재 등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내용 설명만 해주는 선 

전원은 599(기타 판매종사지) 

- 각종 학습지를 기구에 배달만 하는 경우 

912(운송관련 단순직 종사자) 

Q6 할인점 임대매장에서 빵， 호먹， 김 I A6 산업은 개인에게 임대된 곳이므로 55(음식 

밥 등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시식 l 점업)로 분류， 직엽은 441(조리새 

은 매장밖에서만 가능) 산업， 직 | ※ 할인점에서 직영하는 곳이라면 산업은 할인 

엽은? 점의 산업활동에 따라 52(소매업)으로 분류 

Q7 신규취업자가 연수중일 때 산업， I A7 산업은 취업한 사업체의 산엽으로 분류하나， 

직업분류는? 그룹으로 입사 소속 사업체가 결정되지 않으 

면 모기업 산업으로 분류， 직엽은 연수 후 담 

당하게 될 업무내용을 질문하여 분류하며， 담 

당 업무가 연수후 결정되는 사항으로 알 수 

없을 때는 직업 311 (경영관련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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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도라지， 마늘 등 식품류의 껍질을 

벗기는 일을 하는 사람의 산엽， 

직업은? 

Q9 고물상의 산엽， 직엽은? 

QlO 만화채색하는 사람의 직엽은? 

로 보아 산업 52(소매업) , 직업 599(기타 

판매종사자) 

- 음식점·도매업체에 판매하면 산업 51C도매 및 

%댐중개업) , 직업 521(매장 판매 종사재 

- 사엽체에서 물건을 가져쐐 껍질을 벗기는 

단순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은 해당업체가 속 

한 산업분류와 동일， 직업은 931(청소 및 

방역윈， 청소 빚 세턱휴샤자 : 유식점!:.s. 

다시 보냄) 또는 921(생산관련 단순직 종사 

자 : 식료품 제조업체에 다시 보냄) 

A9 고물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사 

람의 경우는 산업 51(도매 및 상품중개업) , 

직업 931(청소 및 방역원) 

- 수집된 고물을 사서 재활용품업체에 판매하 

는 고물상·폐품수거업체는 산업 51(도매 및 

%댐중개업) , 직엽 521(매장 판매 종사자) 

AlO 책도안， 도자기 그림그리기， 의상실 의류도 

안， 디자인 된 모양에 색칠하는 경우는 디 

자이너로 불린다 할지라도 284(창작 및 공 

연예술개에분류 

Qll 놀이방 및 어린이집의 산업구분은? I All 순수하게 탁아만 하논 경우 산업 86(사회 

복지사업) , 교육과 탁。}를 함께 하는 경우 

산업은 80(교육 서비스업) 

Q12 컴퓨터를 이용한 사진 인쇄 

(스티커 사진)의 산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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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산업 74(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 종사상 지위 분류 사례 

사 려| 해 설 

Ql 71내직엽의 짧의 지위 분류 기뿐'? I Al 자71 장비를 찌고 있는 경우에는 작업 

의 대가를 이윤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 

료를 가내작엽자 본인이 구입하는지 여 

부에 관계없이 자영자로 조사 

- 자기 장비 없이 히는 경우로서 재료를 

본인이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 

영자로조사 

- 재료를 타사업체에서 공급받아 간단한 

마무리작업 등을 해주고 일한 양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일용으로 조사 

Q2 대학생들01 아르뼈트로 학생과외지 I A2 입주한 경우에만 임시， 나머지는 자영자 

도를 히는 경우 종사상 지위는? 

Q3 개인택시 기λ까 처와 같이 일일 교 [ A3 처의 수입으로 구분하는 것 없이 남편의 

대로 운전하는 경우 처의 종사상 지 | 수입으로 일괄 처리되면 처의 종사상 지 

위는? 위는 무급가족종사자 

Q4 평상시에는 집에서 가사를 돌보나 여 

행사에서 펼요시 부르면 통역을 해주 

는 사람의 종사상지위는? 

A4 본인의 시무실이 있는 경우에는자영자로 

보며， 집에서 연락을 기다리는 경우는 일 

용으로구분 

Q5 전기안전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I A5 전기안전협회 소속이나 안전검λ}를 해주 

여기서 월급을 받지 않고 각 회사에 

서 전기안전유무 검사를 요청받으면 

검사를 해주고 그 곳에서 대금을 받 

는 사람의 산업， 직엽， 종사상지위는? 

고 해당회사에서 대금을 받으므로 산업 

74(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직업 

237(안전관리 및 검사원) , 종사상 지위 

는자영자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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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보험모집인， 우유화장품 등 I A6 아래와 같이 분류 

외판원의 종시장지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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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인 

· 일정기간의 교육이수후(세무서등록코드 부 

여) 회사 소속의 모집인으로서 보험협회에 

정식가입되면 실적에 따른 실적급이 기본급 

과더불어 지급되는경우 

=수 회사에 소속되어야 활통이 가능， 임금근 

로자로분류 

· 보험대리점이나 영업소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엽자 등록증을 부여 받아 독립된 점포를 

소유한 경우 =? 자영자로 분류 

- 우유화장품등외판원 

，^까 지본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해 판매 걱 

자영자 

• 물건을 판매하여 실적급 형식의 수당을 받는 

경우 =? 그 대리점이나 회사소속의 임금근로 

자(임시)로 분류 



1. 조사표 내검요령 

가.유의사항 

。 조사대상가구， 조사대상 가구원이 조사에서 누락또는 중복되었는지 

확인 

IF 가구관리사항， 가구관리명부， 조사구요도 활용 

。 조사항목의 누락·착오사항 점검방법 

대쯤첩토샤 중첨 유SI샤황 

- 기입되어야 할 조사사항 누락 여부 

7헤벌황목 
- 건너 띄워야 할 항목의 조사 여부 

- 단일 선택인데 복수응답 여부 
내용훨.!!. 

- 실수로 착오기입(오기) 여부 

- 지정된 부호 이외의 부호를 기입하였는지 

여러 황훨i - 조사항목간 상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잘 부합되는지 여부 

얹환성 예) 가구주와의 관계(조사표 2번 항목)가 ‘배우자’ 로 조사된 

종짧힐사 사람이 혼인상태 (6번 항목)에서는 ‘미혼’ 으로 기재 

{Cross 예) 교육정도(5번 항목)에서 고등학교 재학으로 조사된 자 

않뼈i<) 의 생년월일(4번 항목)에서 계산된 나이가 3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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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내검요령 

。 관리사항부문 

- 가구구분관련: 가구구분이 농가이며 가구주인 경우 

농가는 가구주의 생업(또는 주된 업)이 산업분류 01 및 02, 직업 

분류는 612(농업 종사자) .621(임업 종사자)， 951(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되므로 이를 확인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자급농가가 나올 수 없음에 주의 

。 확인항목 

- 생년월일과 혼인상태관련 : 나이는 어린데， 혼인상태가 2(유배우)， 

3(사별)， 4 (이혼)인 경우 

- 생년월일과활동상태 관련: 연령이 30세 이싱언자가통핵l 기입된 경우 

g 통학만을 하는지 틈틈이 일을 하면서 통학을 하는 지를 재확인 

IIF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에는 가구주 여부를 재확인 

- 활동상태관련 : 무급가족종사자가 일시휴직으로 조사된 경우 

용 무급가족종사자는 일시휴직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오류를 확인 

。 실업자항목 

- 구직기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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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IIF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 

예2) 전월에 5개월(구직기간)로 조사되었으나， 전월말에 취업하였 

다가 금월에 다시 실업자로 조사된 경우에는 1개월로 조사 

되어야함 



。 기타항목 

- 종사상지위관련 : 가구주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이므로 다른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 확인 

예) 동일가구내 아버지 (유치원 버스 운전기사)와 딸 

(유치원 운영)의 경우 

=> 딸은 자영자， 아버지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 

- 종사자규모와 종사상지위관련 : 종사상지위가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인데 종사자 규모가 5인 이상으로 기입된 경우 

: 종사자 규모 항목에서 W2. 5-9인』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재확인필요 

예외) 자영자로 몇 명이 동엽하는 경우는 가능함 

- 종사자규모와 종시상지위관련 : 종사자 규모가 4.5.6.7이면서 

종사상 고용주인 경우지위가 

: 법인기엽체의 대표는 임금근로자이므로 종사자규모 또는 종사상지 

위의 착오확인 

2. 자료처리 일정 

。 각 지방청·사무(출장)소에서 입력자료 점검 : 매월 초 

。 전월대비 증감사유 등 보고 : 매월 초순경 

~ 경제활동인구 및 산업별 동향 등 파악하여 전월대비 증감내역 송부 

。 조사표 제출 : 지방청 · 사무소(출장소분 포함) 에서 자체 보관 

。 결과분석 ·보고 및 결과 공표 : 매월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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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표준 산업분류 

II. 한국표준 직업분류 

III. 경제활동인구조사 흐름도 



A 농업 및 임업(01 -02) 

01 농업 및 축~겁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조경수 식재 및 농엽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2 임 업 임업 

B 어 업(05) 

05 어 업 어로어업， 양식 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C 광 업( 10-12)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석탄 광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및 관련 서비스업， 우라늄 및 토륨 광업 

11 금속공업 

철 광업， 비철금속 광업 

12 비금속 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토사석 광업，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D 제조업(15-37) 

15 음·식음료제조업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 가공업，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사료 제조엽， 기타 

식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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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담배제조업 담배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봉제 의복 제외) 

제사 및 방적업， 직물 제조업， 편조업， 섬유 염색 및 가공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8 봉제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가죽 제조업， 가방， 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 제조엽， 신발 제조업 

m 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제재 및 목재 가공업， 나무，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종이용기 및 기타 종이제품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출판엽，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기록매체 복제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코크스 및 관련 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핵연료 가공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기초 화합물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기타 화합물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제조업 

26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제1차 철강산업， 제1차 비철금속산업， 급속 주조업 

28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기타 조립금속 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29 기타 기계 및 증버| 제조업 

일반 목적용 및 기계 제조엽，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기타 특수 목적용 기 

계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기타 가정용 기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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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공급 및 전기 제어장치 제조 

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방송수신 

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3 의료，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안경， 사 

진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엽， 자동차 

부품제조업 

35 기타 운송E버|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그 

외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때-41) 

때 전기， 가스 및 증기업 

전기업， 가스제조 및 배관 공급업， 증기 및 온수 공급엽 

띠 수도사업 

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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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설업(45-46) 

45 종합건설업 토목건설업， 건물 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토목시설물 및 건축 축조관련 전문 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엽， 전기 및 

통신 공사업， 건축 마무리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 

G 도매 및 소매업(50-52)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이륜자동차 및 부품 판매 

업， 차량용 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건축자재 및 철물도매업， 금속광물 및 1차 금속제품 도매 

업，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52 소매업(자동차 제외) 

종합 소매엽，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의약품， 의료용 기구 및 화장품 소 

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중고품 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55) 

55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음식점엽 

| 운수업 (60-63)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 운송업， 육상여객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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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수상운송업 해상 운송업， 내륙 수상 운송업 

62 흥낼운송업 정기항공 운송엽， 부정기 항공 운송업 

63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취급업， 창고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J 통신업(64) 

64 통신업 우펀 및 소포 송달엽， 전기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65-67) 

65 금융업 통화 금융기관， 비 통화 금융기관 

66 보험 및 연금업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 및 임대업(70-71) 

m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71 기겨I~버 l 및 소비용품 임대업 

운송장비 임대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M 사업 서비스업(72-75)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 

73 연구 및 개발업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엽，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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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경영 상담업， 건축기술 및 엔지 

니어링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광 

고 대행업， 전문 디자인엽，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6) 

76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6)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외무 및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O 교육 서비스업(8이 

80 교육 서비스업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및 외국인 학교， 

기타교육기관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 

85 보건업 의료업， 수의업 

86 사회복지사업 수용 복지시설， 비수용 복지시설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87-88) 

87 영화， 방송 및 공연 산업 영화산업， 방송업，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뉴스 제공업，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 산업， 경기 및 

오락 스포츠 엽， 기타 오락 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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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90냉3)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하수，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엽，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서비스업 

91 회원 단체 

산업 및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 기타 회원 단체 

92 수리업 

기계장치 수리업，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수리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엽 

93 기타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그외 기타 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국제 및 외국 기관 

S 가사 서비스업(95) 

T 국저| 및 외국 기관(99) 

U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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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 및 기업고위직 

1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112 기업 고위임원 기업 고위임원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21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정부 행정 관리자， 금융 및 보험 관리자 경영지원 관리자， 기타 사업서비 

스 관리자(부동산·임대업 관리자 인력공급·알선 서비스 관리자) 

13 운영 및 생산관리직 

131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인문·사회자연 및 공학 연구 관리자， 교육 관리자， 법률·경찰·소방 및 교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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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보건의료관련 관리자， 사회복지관련 관리자 

133 문화·예술·디자인 및 방송 관리자 문화예술디자인 및 방송관련 관리자 

134 판매 • 운송 및 서비스 관련 관리자 

영업 및 판매관련 관리자， 운송관련 관리자，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환경·경비 및 청소관련 관리자 

135 건설·정보통신 및 생산관련 관리자 

건설 및 광업관련 관리7:1-， 전기·가스 및 수도관련 관리자，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생산관련 관리자 

139 농림어업 및 기타 관리자 

농림어업 및 기타관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1 생명 및 자연과학관련 전문가 
생명과학 연구원(생물학， 의학， 약학， 농학， 임학， 수산학， 식품학， 축산， 수의 

학) , 자연과학 연구원(물리학， 화학， 천문 및 기상학， 수학 및 통계학， 환경 

및 해양과학) 

212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인문과학 연구원(철학， 역사학， 언어학， 문학， 인류학， 교육학， 심리학) , 사 

회과학 연구원(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언론학) 

211 생명 및 자연과학관련 시험원 
생명과학 시험원(생물학， 의료과학)， 자연과학 시험원(통계자료 처리원， 물 

리학， 천문학， 기상학， 화학， 지질학) ,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z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컴퓨터 하드웨어 공학 기술자， 통신공학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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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정보시스템 전문가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컴퓨터 보안 전문개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가， 웹 개발자 

223 정보 시스템 운영자 정보 시스템 운영자 

224 통신 및 방송E버| 기사 통신 및 방송장비 기사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1 건축 및 토목공학 전문가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기술자， 조경 기술자， 도시 및 교통 

설계 전문가， 측량 및 지리정보 전문가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3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4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5 전자· 전기 및 기계공학 전문가 

전자공학 기술자， 전기공학 기술자， 기계공학 기술자 

236 캐드원 및 건설 기술 종사자 캐드원， 건설자재 시험원， 건설 견적원 

237 안전관리 및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비파괴 및 도장 검사원， 환경 및 보건위생 검사원 

238 비행기·선박·철도 기관사 및 관제사 

비행기 조종사，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관제사 

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식품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에너지 및 기타 공학기술자 

24 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1 의료진료 전문가 의λt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242 약사 약사 및 한약사 

243 간호사 간호사(보건교λh 조산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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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 및 기타 의료 치료사(언어， 음악 치료사 등) 

245 의료기사 및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λt 치과기공λt 영양사， 위생사， 안경λt 의 

무기록사 

246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및 취엽 얄선원， 상담 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사， 

시민 단체 활동가， 보육교사， 생활지도원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247 종교관련 종사자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교무) ,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수녀， 전도사)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1 대학교수 및 강사 

대학 교수， 대학 시간강사 

252 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교사 

253 직업훈련 및 학원 강사 

직엽능력개발 훈련교샤 컴퓨터 강λh 기술 및 기능계 강사， 문리 및 어학계 

강사， 예능계 강사， 학습지 및 방문교사 

259 기타교육 전문가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대학 조교， 초·중고등학교 보조교사 

26 경영전문가 및 관련직 

261 인사 및 경영전문가 

인사 및 노사관련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경영지도 및 진단 전문가 

26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투자 및 신용분석가， 자산 운용가， 보험계리인， 증권 및 투자 중개인， 손해 

사정인，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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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상품기획 및 홍보 전문가 

상품기획 및 여론조사 전문가， 여행상품 개발원， 광고 및 홍보 전문7}， 행사 

기획자 

264 감정사 및 상품부동산 중개관련 종사자 

감정평가 전문가， 상품 중개인，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27 법톨 및 행정 전문직 

271 법률 전문가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법무λt 변리사 

272 행정 전문가 

기획 및 집행 행정 전문가 

28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련 전문직 

281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작가 및 관련 전문가， 번역7}， 통역가， 기자 및 논설위원， 출판물 전문가 

282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283 연극·영화 및 방송 전문직 

감독 및 연출개 연기자 및 모텔， 아니운서 및 리포터， 연극영화 및 방송 

기술감독， 촬영기사， 음향 및 녹음기사，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조명기λt 

기타 연극영화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284 창작 및 공연예술가 

화가 및 조각가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자 기수 및 성악가 무용가 및 안무개 

사진기자 및 사진가， 국악 및 전통예능인， 만화가 및 애니메이터 

285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웹 및 

멸티미디어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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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관련 종사자 

경기감독 및 코치， 운동선수， 경기심판 및 기록원， 레크레이션 강사， 기타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바둑기사， 프로게이머， 스포츠 매니저) 

쨌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직 

연예인 매니저， 동물조련사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 종사자(엑스트라， 마술사) 

31 경영 및 회계관련 사무직 

311 경영관련 사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사무원， 관세 및 무역 사무원， 구매 및 자재 사무원， 생산 

관리 및 품질 관리원， 운송 및 선적 사무원， 마케팅 및 기획 사무원， 국가 

행정·지방행정 및 기타 공공행정 사무원， 총무 사무원 

312 회계 및 경리 사무원 회계사무원， 경리사무원 

313 비서 및 사무 보조원 비서， 사무보조원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21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종사자 

출납창구 사무원， 보험 사무원， 금융 사무원， 신용관련 추심원 

33 감사 및 법률 사무직 

331 감사 및 법률사무 종사자 감사 사무원， 법률 관련 사무원 

39 통계조사여행 및 기타 사무직 

391 통계조사 사무원 통계조사 사무원 

392 여행 시무원 

여행사무원， 요금정산원， 예약접수사무원， 기타 사무원(출판 및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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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11 경찰· 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경찰관， 소방관， 소년보호관 및 교도관 

띠2 경호 및 보안관련 종사자 

경호원， 청원경찰， 무인경비시스템 종사자， 창고관리원， 기타 경비관련 종사자 

(유통 및 매장 감시원， 주차 단속원) 

42 개인 서비스직 

421 의료관련 서비스 종사자 

구급요원， 간호 조무사， 간병인， 기타 의료서비스 종사자(산후조리 종사원， 

치료사 보조원， 수의사 보조원， 간호보조원) 

422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이용샤 미용샤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λL 애완 

동물 미용λt 기타 미용 서비스 종사자(패션 코디네이터， 이미지 컨설턴트) 

423 결혼 및 g뼈|관련 서비스 종사자 결혼상담원， 혼례 및 장례 종사원 

429 기타 개인서비스 종사자 

안내·전화교환원， 고객 상담 및 모니터 요원， 민속신앙 종사자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31 운송 서비스 종사자 비행기 승무원， 선박 및 열차 승무원 

432 여가서비스 종사자 

여행 안내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놀이시설 종사원， 노래방.PC방 관련 종사 

원， 기타 여가관련 종사원(카지노 딜러， 골프장 캐디， 리프트 및 케이블카 

조작원， 응원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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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41 조리사 

한식 조리사， 중식 조리사， 양식 조리사， 일식 조리사， 차류 조리사， 분식 

및 기타조리사 

442 음식서비스 종사자 

바텐더， 웨이터， 기타 음식서비스 종사자(푸드 코디네이터) 

51 영업직 

511 기술 및 일반 영업원 

기술 영업원， 무역 영업원， 보험설계샤 자동차 영업원， 일반 영엽원 

52 매장판매직 

521 매장 판매 종사자 

의류 판매원， 화장품 판매원， 상점 판매원， 상품 대여원， 매장 계산원 

59 기타 판매직 

됐기타판매 종^~.자 

방문 판매원， 노점 및 이동판매원， 통신 판매원，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매 

표원(복권， 마권， 항공권， 승차권， 입장권) 

61 농·축산 숙련직 

611 원예 및 조경 종사자 원예작물 재배자(육묘， 화훼)， 조경원 

612 농업 종사자 

곡식작물 재배 종사자，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 종사자， 과수작물 재배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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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사육관련 종사자 우유 생산 종사자， 가축·양봉 및 양잠 종사자 

62 임업 숙련직 

621 임업관련 종사자 

조림·영림 및 벌목원， 임산물 채취 및 기타 임업 관련 종사자 

63 어업 숙련직 

631 어업관련 종사자 양식원， 어부 및 해녀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711 식품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제빵원， 떡제조원， 정육원 및 도축원， 식품 검사원， 김치 및 밑반찬 제조 종 

사원， 기타 식품가공 종사자(건강원， 탕제원， 수제식품 제조) 

72 섬유·으|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21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종사자 

재봉원， 재단원， 한복사， 양장·양복사， 의복수선원， 패턴사， 섬유등급 및 의 

복채품 검사원， 제화원， 기타 섬유가공 및 가죽 제품 관련 종사자(모자， 카켓， 

시트， 가발， 차량시트) 

73 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31 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종사자 

목재·펄프·종이관련 등급원 및 검사원， 가구조립 및 검사원， 가구제조 및 

수리원， 악기제조 및 조율사， 간판 제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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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주형·용접 및 공예관련 기능직 

741 주형원 및 단조원 

주형원， 단조원， 용접원， 공예원，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75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751 자동차 정비원 자동차 정비원 

752 운송g버 l 정비원 

비행기 정비원， 선박 정비원， 철도기관차 및 전동차 정비원， 기타 운송장비 

정비원(지게차， 오토바이， 자전거) 

753 기겨|짙베 설치 및 정비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 

치 빛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수리원， 건설 및 광엽기계 정비원，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76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761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컴퓨터·사무기기 설치 및 수리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기타 전기전자 

장비 설치 및 수리원 

762 전기공 

산업전공(비행기， 선박， 철도차량， 플랜트) , 내선전공(건물시설， 전기설치， 

비상발전기， 조명기구， 전기제어장치， 전기기기)， 외선전공(송배전， 지중 전 

력설비， 전기케이블， 철도 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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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771 건설구조 관련 종사자 

철근원， 새시원， 강구조물 건립원， 경량철골원， 콘크리트원， 건축 석공， 조적 

원， 건축 목공， 기타 건설 구조 관련공 

π2 건축 마감 관련 종사자 

미장원， 방수원， 건축가스 배관원， 단열원， 바닥재 시공원， 유리 부착원， 도 

배원， 도장원， 기타 건축 마감 관련 종사자(건물 보수 및 해체원) 

773 채굴 및 토목 관련직 

광원·채석원 및 식재 가공원， 철로 설치 빛 보수원， 기타 채굴 및 토목 판 

련종사자 

78 방송 및 통신장비 관련 기능직 

781 방송 및 통신 g버| 관련 설치 수리원 

방송장비·통신설비·통신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79 기타 제조관련 기능직 

799 공업용 배관원 및 기타 제조관련 종사자 

공업용 배관원 및 기타 제조관련 종사자(선박， 전기) 

81 식품 가공관련 조작직 

811 식품가공관련 조작원 

제분 및 도정관련 조작원， 곡물가공제품 제조원， 육·어류 가공 및 낙농제품 

제조관련 조작원， 과실·채소 및 설탕가공 관련 조작원， 음료 제조 관련 조 

작원， 기타 식품가공관련 조작원(유지제조기， 조미식품， 담배， 건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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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섬유 및 의복관련 조작직 

821 섬유 제조관련 조작원 

섬유 제조관련 조작원(연조기， 조방기， 정방기， 권사기， 섬유혼합기， 소면기， 

랩펑기) 

822 섬유가공관련 조작원 

직조기 및 편직기 조작원， 표백·염색관련 조작원， 신발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원， 가죽·모피 및 기타 섬유 가공관련 종사원 

823 세탁관련 조작원 드라이클리닝 및 세탁원 

83 화학 관련 조작직 

831 화학물·플라스틱 및 고무제조관련 종사자 

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 관련 제어장치 조작원， 고무제품 제조관련 조작원， 

플라스되 제조관련 조작원， 화학제품 제조관련 조작원， 고무 및 플라스틱제 

품 조립원， 화학물·플라스되·고무 제조 관련 검사원， 방사성 물질 및 기타 

화학제품 관련 조작원 

84 금속·유리·점토 및 시멘트 관련 조작직 

841 금속 제조관련 조작원 

금속가공관련 제어장치 조작원， 금속 가공관련 조작원 

842 판금 관련직 판금원(닥트원， 판금원) , 제관원 

843 주조원 주조원(주조기 운전원) 

844 도장 및 도금원 도장기 조작원， 도금·금속분무 및 관련 조작원 

845 비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유리제조 및 가공관련 조작원， 점토제품 제조관련 조작원， 시멘트·광물제품 

제조 및 제어장치 관련 조작원， 석제품 제조관련 조작원， 기타 비금속제품 

가공 및 제조관련 조작원(유약， 광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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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기계제조 및 냉·난방 관련 조작직 

851 금형 ·공구제조 및 공작기계 조작원 금형원， 공구제조원， 공작기계 조작원 

852 자동조립라인 및 t법용로봇 조작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853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자동차조립 및 검사원， 자동차 금속부품 조립 및 검사원， 운송장비 조립 및 

검사원， 일반 기계조립 및 검사원 

854 냉 · 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냉·난방관련 설비 조작원 

86 전기·전자관련 조작직 

861 발전장치 조작원 발전장치 조작원 

862 전기 ·전자설비 조작원 전기전자설비 조작원 

863 전기 · 전자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전기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전자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864 전기·전자부품， 제품조립 및 검사원 전기전자부품， 제품조립 및 검사원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71 철도 관련 종사자 철도 신호원 및 수송원 

872 자동차 운전원 

택시 운전원， 버스 및 승합차 운전원， 소형 트럭 운전원， 대형트럭 및 특수 

차 운전원， 대리 운전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자가용， 렌터카， 대리 주차원) 

873 크레인 및 적재용 차량 운전원 크레인·호이스트·적재용 차량 운전원 

874 건설 및 운송관련 종A짜 건설 및 채굴관련 종사원， 갑판원 및 등대지기 

88 환경 관련 조작직 

881 환경 관련 장치 조작원 

상하수 처리 관련 조작원， 재활용 및 소각로 관련 장치 조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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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목채·인쇄 및 기타 조작직 

891 목째 ·펄프 및 종이관련 조작원 

목재가공 관련 조작원， 펄프·종이제조 관련 조작원， 종이제품 제조 관련 조 

작원 

892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인쇄기 조작원， 사진인화 및 현상기 조작원 

쨌기타제조관련 조작원 

기타 제조관련 조작원(공기압축기， 안경테 제조， 주입포장 및 봉합기， 상표 

및 라벨부착기) 

91 건설 · 광업 및 운송관련 E반 노무직 

911 건설 및 광업 단순직 종사자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 노무자 

912 운송관련 E딴직 종사자 

하역 및 적재관련 단순 노무자， 우편물 집배원， 택배 및 빠른 배달원， 음식 

배달원， 기타 배달원(음료， 신문) 

92 생산 및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921 생산관련 단순직 종사자 수동 포장원， 생산관련 단순 노무자 

93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노무직 

931 청소 및 농빽원 

환경미화원， 청소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세척원， 방역원 

932 건물 및 경비관련 E딴노무 종사자 건물 및 공사장 경비원 

잃3 계기 검침·수금 및 주차관련 종사자 

계기검침원， 수금원， 주차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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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4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942 음식관련 E반노무 종사자 주방보조원 

명3 판매관련 E딴노무 종사자 

주유원， 기타 판매관련 단순노무 종사자(매장정리원， 전단지배포 및 벽보원) 

95 농림어업관련 단순 노무직 

951 농림어업관련 E반노무 종사자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자 

99 기타 단순 노무직 

999 구두미화 및 기타 단순노무 종사자 

구두미화원 및 기타 단순 노무자 

A11 장교 영관급 이상， 위관급 

A12 장기 부사관 장기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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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형태 관련 부가조사 실시개요 

II. 근로형태 관련 질문 사례 

III. 근로형태 관련 부가조사 흐름도 

N. 청년층 부가조사 실시개요 

v. 청년층 부가조사 흐름도 

VI. 고령자 부가조사 실시개요 

VH. 고령자 부가조사 흐름도 



1. 실시배경 

。 임금근로자에 대한 세부분석 및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 

(독립도급근로)， 가정내 근로(재택근로)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여 노동관련 정책 및 연구에 활용 

2. 연혁 

。 2000. 8. : 부가조사 첫 실시 (다양한 근로형태) 

。 2001. 8. : 근로형태 및 산업·직엽간 인력 이동실태에 관한 부가조사 

실시 

。 2002. 3. / 2002. 8. : 부가조사 실시 (근로형 태) 

。 2003. 8. 이후 매년 8월마다 근로형태 관련 부가조사 실시 

3. 부가조사개요 

。 조사대상 : 약 33,000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임 

금근로자 

。 조사방법 r경제활동인구조사표」 에 항목을 추가하여 면접조사 

。 조사기간 

- 조사 대상기간 : 2006년 조사 8. 13-8. 19 (1주간) 

- 조사 실시기간 : 2006년 조사 8. 20-8. 26 (1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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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항목 : 19개 항목 

설문내용 참 고 

41. 계약반복·갱신여부 
42. 단기근로여부 
43. 계속근로 가능여부 및 계속근로 가능사유 
44. 향후기대 근속기간 
45. 근속기간 제한이유 
46. 근로시간 형태 
47. 임금 지급업체 
48. 실제 근무 사업체(장) 
49. 특수고용형태 근로여부 
50. 주로 일한 장소 
51. 걷난 츄 얄챈리 휴합동:z1 전첸수정 
52. 사회보험 가입여부 
53. 퇴직금 등 수혜여부 
54.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55. 노동조합 가입여부 
56. 임금 형태 
57. 3개월간 평균임금 
58. 교흉·훈련 청험f유무 절운츄2까 

59. 주5일제 (주40시간 근로제) 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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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가 0뻐 채용계약서 양식으로 근링l죠띨 제외한 근로조건 , 임금 

등을작성 경우? 

A.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고용계약서， 채용계약서 이름으로 한두 부분이 제 

외 되더라도 전반적인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경우 작성한 것으로 봄 

Q. 전교조의 경우 합법적인 노동조합인지? 

A. 몇 년 전부터 합법화가 되어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되고 있음. 

명칭자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임 

Q. 임금근로지중 임시직(월급제로 받지만 출근하지 않은 날의 임금을 공제하 

는경우)의 임금형태? 

A. 매월 동일한 날에 급여를 수령하여도 일당으로 계산된 급여를 받으므로 

일급제로처리 

[ 월평균 임금 산정 예 ] 

* 일용노무자의 경우에 일거리가 없어서 6-7월은 일을 하지 않고 8월에만 
일하여 30만원의 수입이 있었을 경우 월평균 임금은 

=수 30만원-:-3개월 =10만원 

* 일용근로자(일당 또는 매일 품샀으로 받는 사람과 시간급으로 일하여 보 
수를 받는 사람)는 지난 3개월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쳐서 3개월 평균 

근로소득으로 조사해야 함 

* 단， 학업， 병원입원 등 일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로 1개월 또는 2개 
월만 일한 경우는 일한 달의 평균 근로소득으로 조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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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일용노동자 월평균임금을 8월 19일에 조사할 경우， 나머지 기간의 
작업여부가 불명확할 때 월평균임금은? 

A. 5-7월의 월평균임금을 조사하거나 5.16-8.15(3개월간)의 월평균임금을 

조사 

Q. 신규취업이나 전직으로 아직 1개월이 안된 경우의 월평균임금은? 

A. 1개월간 받기로 되어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기입 

Q.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로 일시휴직 ~태인 사람의 월평균임금은? 

A. 평소 근무시 최근 3개월 동안 일한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를 

기준으로기입 

Q. 종업원수가 100인 이싣벤 경우인데， 주 5일근로제 실시 안효H파고 답한 경우? 
A. 만약， 주40시간 근로제를 유지하기 위해 토요일에 출근시，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경우는 주5일제 실시로 처리하고， 초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5일제 비실시로 처리 

Q. 현째 6개월째 일을 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임금어 체불된 상태인 경우 

월평균임금은? 

A. 체불된 기간 3개월간 받아야 되는 금액을 조사하여 평균하여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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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r 34 직장 시작시기 
• 

35. 근로기간 설정여부 

짜{동H 드프 
c> ι‘= 정하지 않았음 

1 여l 
| 41 계약 반복갱신여부 I I 42 단기근로여부 | 

• ι아L|오 
43. 계속근로 가능여부 버 43-1. 계속근로가능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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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난 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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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배경 

。 최근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상회하는 등 청년층 실 

엽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음 

(단위 :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3월 

전체설업률 4.4 4.0 3.3 3.6 3.7 3.7 3.9 
.‘· ‘‘ ‘ ‘ “ ‘· ‘ ι ‘‘ “· “ ‘ ‘ ι ‘‘‘ ‘· ‘ι “ “ ‘ ‘ ‘ 

15-29세 
8.1 7.9 7.0 

실엽률 
8.0 8.3 8.0 8.5 

- 이들에 대한 고용 및 실업대책 수립을 위해서 실엽·취업실태， 학교 

교육과 직엽의 연계성 등을 심층 파악할 필요 

2. 부가조사연혁 

。 청년층(15-29세) 실업자 증가에 따른 취업실태 파악을 위한 부가조사 실시 

- 2002년 6월 첫 조사 실시 

- 2003년 이후로 매년 5월 실시 

3. 부가조사개요 

。 조사대상 :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기구원 중 15-29세 연령층 

(2006년 조사 : 1976.5.15.-199 1. 5.14.까지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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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조사대상 기간 : 2006년 조사 5월 14일 - 5월 20일 (1주) 

- 조사실시 기간 : 2006년 조사 5월 21일 - 5월 27일(1주) 

。 조사항목 : 15개 항목 

설 문 내 용 

41. 최종학교 졸엽시기， 재학년도 

42. 최종학교 소재지 

43. 학교교육이외 직업교육(훈련) 경험여부및시기 

44. 직업훈련(교육) 받은 기관 

45. 휴캅준비 얘휴 및 환òl 

46. 재한/훈학 중 직장쩨횡r휴엉포함) 운푸 및 형태 

47. 재함/훈학 중 칙강쩨함r휴tfi표활)71간 

48. 졸업/중퇴 후 취 엽 횟수 

49. 첫 직장 종사상지위 

50. 첫 직장 취직·이직 시기 

51. 첫 직장 이직 사유 

52. 첫 직강킹 산엉 

53. 첫 직장의 직엽 

54. 직장 취업경로 

55. 전공과의 일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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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최종학교 소재지 

i 
43. 직업교육(훈련) 

경험여부및시기 

41. 최종학교 졸업/중퇴 , 
휴학시기， 재학 학년 

• 44. 직업교육(훈련) 기관 

• 

45. 취업준비 여부 및 분0 

• 
6. 하지 않았음 

(재학/휴학자) 46. 재학/휴학 중 직장체험 유무 및 형태 

47. 재학/휴학중직장체험(취업) 기간 

• 
48. 졸업/중퇴 후 취업횟수 

6. 하지 않았음(졸업/중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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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번(취업자) 

49. 첫 일자리 종사상지위 

• 

5O. 첫 일자리 취업·이직시기 

• 
51. 첫 일자리 이직사유 

• 
52. 첫 일자리의 산업 

• 

53. 첫 일자리의 직업 

• 

〉옆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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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최근 직장 취업경로 

• 

55. 최근 직장의 전공과의 일치정도 



1. 실시배경 

。 급속한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복지비용 증 

가로 고령자 노동력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음 

- 노인일자리 지원 등 고용안정 정책 및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취업실태에 관한 통계 필요 

2. 부가조사연혁 

。 고령층(55-79세) 인구에 취엽실태 파악을 위한 부가조사 실시 

- 2005년 5월 첫 조사 실시 

3. 부가조사개요 

。 조사대상 :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55-79세 연령층 

(2006년 조사 : 1926.5.15-1951.5.14 출생자) 

。 조사기간 

- 조사대상 기간 : 2006년 조사 5월 14일 -5월 20일(1주) 

- 조사실시 기간 : 2006년 조사 5월 21일 - 5월 27일(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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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항목 : 13개 항목 

구분(대상) 설 문 내 용 

경제활동상태(고령자) 11 61. 경제활동상태 

11 62.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 근속기간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 11 

11 62-1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 이직시기 
(취엽유경험자 

지난 1년간， 구직/ 

직엽훈련/취업경험 

(전체 고령자) 

“ 63. 이직사유 

64. 구직활동 경험 

65. 에듀직자) 비유칭사운 

66. (.:r칭청험자) 주된 T킹컬로 

67. 칭tfI.훈련 운무 및 받은 깨관 

68. 취업경험 

69. (취업경험자) 

최근 취업 일지리와 생애 주된 경력과 관련성 

70. 향후 취엽의사 

장래 근로에 대한 희망 11 71. 일자리 선택기준 

(전체 고령자 11 72.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73. 회망v긍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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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55-79세 > 61. 경제활동상태 

ι 
62. 최장 근무 직장 

근속기간 

62-1. 그만 둔 연령 

• 
63. 이직사유 

64. 지난 1년간 

구직 경험 

r ~ 

평생 일한 경험 

전혀 없음 

1 65 비구직사유 I I 66. 구직경로 | 
구직경험 없음 ~~ ~ 구직경험 있음 

67. 직업훈련 경험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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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기관 

• 
68. 지난 1년간 취업경험 

• 
69. 주된 경력과 지난 1년간 

일자리의관련성 

• 
70. 향후취업의사 

71. 일자리 선택기준 

72. 희망 일자리형태 

• 
73. 희망 임금수준 

취업경험 

。{드으 
"'^ c그 

]-훨출휠 



1. 시스템 실행하기 

2. PDA를 이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입력방법 

3. PC를 이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입력방법 

4. PC에서 신규 가구 입력 방법 



〈가구관리통합 프로그램 경채활동인구조시 사용방법〉 

1. 시스템 실행하기 
1) 가구관리통합 아이콘을 누른다 

아래 그림과 같이 담당자10와 P뻐해빠캐D를 입력하고 온라인 

=> 살행하기를 클릭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프라인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경제활동 조샤년월이 변경되었다는 확인창이 뜬 후 자동으로 업그레이 

드되며， 다시 한번 로그인 하도록 1번의 LOGIN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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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활동 조사표의 전월자료와 금월자료 가져오기를 차례로 수행한다 

4) 확인 창에 예， 완료 창에 확인을 콜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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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A를 이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입력방법 
1) POA 케이블을 PC에 연결하고， 파트너 관계를 게스트 파트너 관계로 설 

정하면 POA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설정된다. 

J.lt5녀 환JI 설청 

OI Of형사훌 λ}흉하여 옆씹}월 장ÄI와 마 렁퓨Ei 2!않11m훌너 E양 

뿔훌휩쓸휠뿔뿔避앓합뿔뿔훌엽황 
〕횡훌 힐정협01 정1;:1 2t 01 형흉터 E뼈 f.lI OIEl 흩 전훌el'앓 *!i 
였훌나다 

장7l2f Ol 캉휴E1 LlllUl정짧 흉}윷u 한여l홉 썼택훌}설A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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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DA어| 자료수신을 받는다. 

해당 PC에서 프로그램 설치 후 첫 작업이거나 다른 담당자로 로그인 할 

경우는 POA작업 => POA기록을 클릭하여 실행 

PDA에서 경제활동 => [가구부문 POA입력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자료수신=> 접속을 누르면 PC의 PDA작업에서의 수신화면이 파란색이 된다. 

기초자료와 경활관련을 체크표시하고 전송시작을 클릭 , 

PDA상에서 자료수신 상황이 %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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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A 전송작업이 완료되면， PDA에서 경제활동 => 가구관리=> 가구원=> 
조사표로 경제활동인구조샤 자료를 입력한다. 

입력이 끝난 후에는 다시 PC로 자료를 송신한다. 

POA 자료송신=> 접속 

PC에서 경제관련 체크하여 가져오기 클릭 

- 137 -



4) 전송이 끝난 후 PC의 조사자료입력에서 PDA로부터 자료전송 상태를 확인 

@; 입력완료， \7; 미 입력 가구원이 있는 가구， 쯤; 불응가구 

미 입력가구는 공란으로 표시 

5) 자료입력의 조사자료 내검을 클릭하여 입력 자료를 내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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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검된 오류내용을 확인하여 , 조사자료입력 화면에서 해당가구로 들어가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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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를 이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입력방법 
1) 조사자료입력 => 해당가구클릭 => 우측의 경제활동조사 클릭 

2) 성명을 클릭하여 엔터로 이동하여 좌측으로 커서를 옮긴 다음， 자료입 

력을 하고 엔터 또는 F8키를 사용하여 다음 화면으로 간다. 

키 설명> 01전 (F7) , 다음(F8) , 저장(F3 )， 취소(F4) 

훌엉 앓 경우 훌앙성도 ----- 연 

한 가구의 입력이 왼료되면 경활 란에 @가 나타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내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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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에서 신규 가구 입력 방법 

1) 조사자료입력 화면에서 추가를 누른다. 

2)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조사구번호부터 Enter키로 이동하며 차례로 

입력한다. 

가구원 입력시에는 가구원 란을 클릭하여 키보드의 Insert키를 누르고 

입력한다. 가구원 한 명씩 추가할 때마다 I nser t키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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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경제활동인구조사 흐름도] 

1.가구원판리번호 2.가구주와의관겨I 3.성벌 4.생년월일 5.교육정도 6.혼인상태 

3. 없었음 

16. 기타 

20. 직장(일)없었음 

기본 항목 

확인항목 
취업자항목 

실업자항목 

일하지 않았음 
(2-17) 

1. 있었음， 2. 

1. 18시간미만 무급가족종사자 

(11-15) 
직장(일)있었음 

비경제활동인구항목 

熾繼 기타항목 

3. 36시간이상 

2. 36시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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